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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동향조사 지침서 주요 변경사항 

대상 I~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 12개 업종(대분류) 

O 난외사항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유고 

o 조사표(1)(2) : 사업 체 구분 

O 조사표(3)-사회복지 서비스업 
·시설현황 

o 조사표(4)-도소매 업 
· 월간 상품판매액 : 
귀금속류/ 주방용품/ 담배/ 연료 

· 월말 상품재고액 : 
재별분류별 재고액/ 수수료매장 재고액 
포함여부/ 직영매장판매액 비율 

조사 

(세부) I ~ 용어해설 
항목 · 경과보험료/ 경상경비지출액 등 

o 사업체명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 조사기록부인 경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명칭을 기입하고 정식 
명칭을 부기 
예)프라자호텔(한화개발) 

O 종사자수 

·상시종사자와 기타종사자를 합하여 
기입(월말기준) 

· 용역직원은 종사자수에서 제외 

O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37R 업 종(대 분류) 

O 난외사항 

· 행정구역분류번호(신설) 
·산업분류 
· 사업체일련번호(명칭변경) 
· 사업체고유번호(신설) 

조사표 항목 삭제 

삭제 
※지방청 질의사항 등과 함께 통계지식포탈시스템 

(UBIS) 내 지식창고 ‘ Q&A’ 등재 

o 사업체명 

· 간판에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간판에 있는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체 이름”과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체 이름을 비고란에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기입 
여O 샘머리 둔산점 • 샘머리자동재쥐 둔산지점 

O 종사자수 

·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수를 기입(월말기준) 

·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는 종사자수 
에서 제외 

증감 
사유 

o :!::20% 증감시 모든 사업체의 증감 10 월판매액 4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체는 

기타 
사항 

사유 기입 | 증감사유 미기입 허용 

O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업종별 개요 

포괄산업 분류/ 전산시스댐 사용방법/ 인터넷 
조사(C뻐，1) 사용요령/ 조사지침관련 사례 
1:: /-‘ τ9 
-0，/허 

o 도소매업 부문 개요 및 사례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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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소매판매액통계 작성을 위해 서비스업의 월간 경영실태 

등 기초자료 파악 

2 조사연혁 

가. 도소매통태조사와 서비스업동향조사 통합전(2008 ， 2월까지) 

@ 도소매동태조사 

1965. 1. ~ 1970.10. 1965 93 I 한국은행 서울의 소매업만 조사 

1970.11. ~ 1977. 6. 1970 827 조사통계국 서울의 도매업 추가 

1977. 7. ~ 1982. 6. 1975 1,440 " 
1982. 7. ~ 1988. 2. 1980 3,400 " 전국지역으로 확대 

1988. 3. ~ 1993. 2. 1985 4,000 통계청 (1990. 12월 통계청 신설) 

1993. 3. ~ 1997. 9. 1990 4,497 I " 
1997.10. ~ 2003. 6. 1995 5,547 " 
(1998. 1. ~ " " " | 시 도별 대형소매점 뺀액 및 

소매업태별 지수 추가 

(2000. 5. ~ " " " | 소비재별 지수 추가 
2003. 7. ~ 2008. 2. 2000 5,205 " 

개 
요 



@ 서비스업동향조사 

1999. 1. 1. - 2000. 1. 31. 1996년 약 4 ，900개 시험조사 

2000. 2 1 - " 약 4，200개 본조사 

2000. 8. 18. - " 11 조사결과 공표 

2004. 3. - 2000년 약 5 ，000개 2000년기준 표본개편 

2005. 3 - 2008. 2. " 11 
부동산공급업， 초·중·고등교육 

| 기관， 예술학원 등 업종 추가 

나. 도소매통태조사가 서비스업동향조사로 통합후(2008. 3월후) 

2005년기준 표본개편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적용 

3.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 10150호) 

4 조사 대상 

가.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개정， 2007. 12. 28，)상의 21개 대분류 산업 중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13개 산업 대상 

- 도매 및 소매업(G) ， 운수업(H) ， 숙박 및 음식점업(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 ， 금융 및 보험업 (K) ，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 전문， 과학 



1 . 조사개요 

및 기술서비스업(M)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 교육서비스업(P)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R)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S) ， 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E)(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제외) 

@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업종 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 국제 및 외국기관(U)는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 대상에서 제외 

나.조사단위 

@ 사업체 단위 및 기업체 단위를 혼용하여 조사 

- 사업체 단위는 개개의 사업장 자체를 조사단위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체 

구분상 단독사업체， 지사(점) 등이 이에 해당 

- 기업체 단위는 기관(협회)조사 및 본사조사 사업체를 의미하며 지회(부)， 

지사(점)， 영업소 등을 포함하여 전국단위로 조사 

@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 및 운수업통계조사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선정한 

약 9 ,3007R 대상처 (사업체， 기업체， 기관…등ι← 

<조사대상어|셔 쩌l외 >

- 외국기관 또는 주둔 외국군이 경영하는 사업체 

- 겸업업체로서 주된 사업내용이 조사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체 

- 영업E앞가 일정하지 않거나 영업을 위한 고정설비가 없는 노접， 행상 등 

개 
요 



5. 조사표 종류 및 조사항 

가. 조사표는 업종별로 4종으로 구분 

조사표(1) 

조사표(2) 

조사표(3) 

조사표(4) 

일반 업종(서비스업대분류 H, 1, ], K, L, M, N, P, Q, R, S, E 

포함됨) 

숙박 및 음식점 업 중 종합휴양업(551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 (87) 

도매 및 소매업(G) 

나.조사항목 

기본항목 

업종별 

특성항목 

도매 

하수·폐기물 처리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학원 

- 사업체명 

-행정구역분류번호 
- 산업분류 

- 사업체일련번호 

- 사업체고유번호 

- 월간 영업일수 

- 월말 종사자수 

- 월간매출액 

-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및 사업체 특이사항) 

상품군판매액，월말상품재고액 
하수 및 폐기물처리량(하수처리， 폐기물처리엽만 
당) 

수송인원수 
취급화물량 

총가입자수(전기통신업만 해당) 

임대연면적(부동산임대업만 해당) 
만 해당)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 | 난람자수 및 입장객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 예식건수(예식장업만 해당) 
개인서비스업 



1. 조사개요 

6 , 조사시기 

@ 조 사 대 상 기 간 : 매월 1일 ~ 말일 

@ 조사 및 입력 기간 : 매익윌 1일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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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사방법 

@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응탑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CASI: Computer Aided 

Self Interviewing)를 병 행 

8 집계결과 공표 

@ 타기관 및 통계 자료를 기초로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소매판매액통계를 작성 

및 공표 

- 보도자료 : 산업활동동향(매월말)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비재판매액지수 

- KOSIS수록(www.kosis.kr) 

·서비스업동향조사，소매판매액통계 

- 디지럴간행물 

·서비스업생산지수윌보，소매판매액통계 



9 업무흐름도 

월보작성 

O 서비스업동향조사 필요성 검토 및 보완 

O 연간통계와 중복 사업체 비교 분석 

。 조사지짐서 및 조사표 설계 

。 서비스업동향조사 모집단 확정 

O 표본설계 및 보완 

。 약 9，300개 사업체 현지조사(CASI 병행) 

。 현지조사 및 내검 실시 

。 유고사업체 발생 및 관리 

。 지방통계청(사무소)별로 전산입력 

(CASI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에서 직접입력) 

。 지방통계칭(사무소) 전산내검 및 잠·확정 결정 

。 서비스업생산지수 

。 소매판매액통계 

。 산업활동동향(속보) 

- 서비스업생산지수 

- 소비재판매액지수 

。 서비스업생산지수(디지털 간행물) 

。 소매판매액통계(디지 털 간행물) 



업종별 절사첨〈종사Jt.}수) 및 산얄푼휴 창고표 

서비스업통향조셔 조사표(양식) 



2펀 서비스얼 부문 

1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쳐 
c 없，. 

찌‘ 

업 

@ 조사표 종류가 4종으로 구분되므로， 조사 대상사업체에 적용할 조사표 종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작성 

- 조사표(1) : 일반 업종(서비스업대분류 H , 1, ], K, L, M, N , P , Q , R, S, E 

쪼
 사
 지
 첨
 

포함됨) 

- 조사표(2) :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종합휴양업(55113) 

- 조사표(3)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 (87) 

- 조사표(4) : 도매 및 소매 업 (G) 

@ 수량과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해당란에 정자로 기입하되， 단위 미만은 반올림 

하여 정수로 기입 

@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수정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복선(=)을 

그은후수정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 관련되는 조사항목의 

내용도 재검토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일부항목을 정정할 - 조사표의 

@ 매출액 조사단위는 백만원을 기본단위로 함 



@ 주사업내용 이외의 업종이 일정규모(30010)이상이며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서비스업 

동향과와 협의하여 구분 조사 

- 겸업인정여부는 전수층(전수조사)， 절사표본업체인 경우만 해당되며， 이외에는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결정 

예) 욕탕업의 경우는 체력단련시설운영업 등 

@ 업종별 특성항목의 조사단위는 지정된 단위(M/T ， m2 , 건， 개 등)에 맞도록 

기입하고 조사단위는 업종별 특성항목을 참고 

@ 조사표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응답거부 또는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임의로 기재하거나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됨 

2 실제 조사시 유의사항 

@ 조사의 기본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조사에 엄할 것 

- 조사목적 등을 파악하여 사업체에서 질의할 경우 정확하게 답변 

- 업종별로 매출액 개념이 다르므로 사업체 조사시 매출액 포괄 범위를 매월 

파악하여 지침서의 내용과 비교 

- 겸업사업체의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조사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업 

동향과와 협의 후 결정 

- 특성항목의 경우 조사단위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조사단위와 상이하여 환산하는 경우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 



2펀 서비스업 부문 

- 영업일수， 종사자수 등 기타항목에 대해서도 조사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용 

-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결정 

@ 신규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상업무에는 

조사기록부만을 이용할 수도 있음 

- 매월 조사 시 조사표와 조사기록부가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신규 

사업체에는 반드시 조사표를 제시하여 조사에 임할 것 

- 조사기록부에 매월의 조사사항을 반드시 기록 · 유지하여 조사의 누락， 오기 

및 합계착오 등 조사상의 오류 방지 및 내용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조사기록부에도 조사단위를 명확하게 기입(매출액 : 백만원 단위로) 

* 또한， 업무분장 등으로 사업체 담당이 변동되면 과거 실적자료에 대한 

조사기록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 매출액은 백만원 단위로 조사 

- 매출액은 백만원 단위임에 유의하여 조사 

- 매출액이 백만원 미만인 사업체는 사사오입하여 작성 

@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되는 사업체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국공립 도서관 및 박물관 등과 같이 경상경비지출액을 주로 조사하는 업종 

이라도 매월 경비지출액보다 입장료 등 영업수입(매출액)이 더 많아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수입을 매출액으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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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경비지출액은 매월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적 지출은 제외시킴 

@ 매출액 둥에 대한 내용검토 철저 

- 현장조사에서부터 전월 및 전년동월 수준 등을 비교하여 조사하고 입력 후 

전산프로그램에서 출력하여 재검토 

@ 비고란도 하나의 조사항목엄 

- 매월 조사시 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변동 및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게 파악 

하여 비고란에 기입하도록 함 

E용 서비스업동향과에서의 지방청(사무소) 및 사업체에 대한 문의전화를 최소화 

함으로써 서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 

- 증감률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20% 미만) 가능하면 증감사유，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여 작성 

@ 잠정자료는 반드시 사업체에 문의한 후 작성 

- 매월 잠정으로 조사되는 사업체가 너무 많고， 또한 잠정과 확정자료 간에 

차이 발생 

E풍 잠정으로 조사해야 등}는 불가피한 경우 임의로 실적을 작성하지 

필히 사업체의 경영실태를 문의한 후 작성 

말고， 

많 또한， 기간 내에 자료 확보가 곤란한 사업체는 조사기간(20일)이 지났더라도 

지수 확정전(23일경)까지는 자료수정이 가능하므로 확정자료가 확보되면 

입력프로그램에 수정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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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사무소)에서는 매월 잠정치로만 조사되는 사업체의 명단을 작성하여 

특별 관리(분기， 집계지연 등) 

@ 산업분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매월 조사시 변경 또는 분류착오 여부를 

반드시 확인 

인종 산업분류를 잘못 분류시 사업체 실적 전체가 다른 산업에 포함되는 치명적인 

오류발생 

- 포괄범위내에서의 산업분류 변경은 서비스업동향과에 변경된 산업분류를 통보한 

후계속조사 

- 업종포괄 산업분류 범위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 전수층인 사업체는 

@ 조사 착오 및 업종을 중간에 변경한 경우는 변경된 업종에 따라 조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후 결정 

@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체의 주산업분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서비스업 

동향과와 협의 후 결정 

· 표본층 사업체는 [사업체관리 방법]에 따라 사업체를 대체함 

@ 조사시작 전에 사업체 변동사항부터 파악 

- 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시작 전에 사업체명 변경 등의 사업체 변동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조사에 임할 것 

• 사업체명 및 소재지 변경 등은 내용만 보완 

· 산업분류 변경， 전출 · 입， 폐업， 합병 합산 등은 [사업체관리 방법]에 의거 처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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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사업체는 매월 확인하며 표본층 사업체인 경우는 휴업상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서비스업동향과에 통보하여 조치 

@ 전자조사방식(CASI)으로 조사하는 사업체는 3개월 기준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요사업내용 및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조사담당자는 대상사업체의 사업주(또는 응탑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사업체의 영업실적 및 향후 유고발생 등 동향을 파악하여야 함 

- 매월 조사기간 중에 대상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부득이 

전화， 팩스 등으로 조사하는 경우 사전에 응답자의 양해를 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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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종별 매출액 개념 

1) 업종별 매출액 유형 

운수업 ·영업수입액 

가) 업종별 유형 

A 
。

π
 
- ·운수수입액 

창고업 ·보관료수입액 

음식점업 

영화산업 

방송업 

·영업수입액 

·영업수입액 

·영업수입액 

우편엽 • 우편요금， 수수료 수입액 

전기통신업 

일반은행 

·요금，사용료，수수료 

여어A이 E 
。'ilT "i τr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영업수익(수수료수입액， 각종 이자 수입액)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영업수익 또는 보험료수입액 등 

·임대료，수수료 

부동산공급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기성액 또는 윌별 시공사 청구액 

·영업수입액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버스업 

여행사업 

·경상경비지출액 

·용역수입액，영업수입액 

유아교육기관 

• 여행알선수수료， 승차권판매수수료 등 

·보육료，수업료수입액 

(병설유치원인 경우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경상경비지출액 중등，고등교육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교습학원，예술학원 
까::.7J-금 • T/d 쇼i 

·이용료，입장료수입액 

도서관， 사적지， 유사 여가I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여 수입액이 시장가격 

관련서비스업 j 수준 이하로 무상에 가깝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경주장 운영업 I . 장내 발매수입액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I . 입장료 수입액 
산업단체 I . 경상경비지출액 
예식장업 I . 대여수입， 부대수입액 

• 영업수입액(처리비) 

하수 폐기물 처리업 I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핸 경우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종합휴양업 I . 각 업종별 매출액을 참고 

사회복지 서비스업 I . 관할 시설의 경상경비지출액 

나) 기관조사 업종 

철도운송업 한국철도공사 총수입(여객， 화물， 도시철도) 

시내버A운송업 서울특별시 월간 운수수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전산망의 월간 매출액 

일반은행 한국은행 월간 대출금 평균잔액， 영업수익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한국은행 월간 대출금 말잔액 

투자기관 
한국은행， 

월간 대출금 말잔액， 간접상품잔액 
금융투자협회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A업 二그τ 。~~조 「ELτ 。~ 월별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비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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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영업수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투자영업수익 

손해보험 경과보험료 

손해보험업 l 금융감독원 ※ 경과보험료=수입보험료-지급보험료+전기 이월말경과 

보험료-차기이월말경과보험료 

의료보험업 
국민건강보험 

월간 보험료 수입(정수액， 결산기준) 
관리공단 

금융시장괜1업 한국거래소 월간 영업수익 

증권 및 한국거래소， 
월간 주식 거래 대금 및 간접상품설정 잔액 

선물중개업 금융투자협회 

한국토지공사， 
부동산중개업，，"1-"1 _"1 ... "1 ~"I 'I 월간 부동산 거래실적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한국예탁결제원 

초 중 고등학교| 시도 교육청 월간 경상경비지출액 

대학교 기획재정부 월간 경상경비지출액 

병원업 
건강보험심사 

월간 청구진료비 
평가원 

의원업 건강보험심사 | 월간 청구진료비 
평가원 

경주장 운영업국한먼국체마육사잔회흥，꽁단 월간 장내 경마권， 경륜권， 경정권 판매액 

골쿄장운영업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월간 골효장 내장객수 

X냉펴1171물수집 I _, __ ~， _, , ~， _ ~， I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월간 폐기물 수집운반량 및 
l 하국환경자원공사| 

원F겁및챈법L..:.. I 'l......:- U' I 't,.....:. v 11 처리량 



2) 업종별 매출액 조사방법 

가)운수업 

훌수업쩍 업종 'H요 

。 운수업윤 각종 운송시설왜 의한 여객 및 화뿔 운송업， 창고업 몇 카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뚫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운송업 : 노선 또는 정기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불올 

철도， 도로， 파이프라얹， 

산업활똥 C그 ‘κ은←1'-­
iI:'O'vrc 

- 운송관련서비스업 : 여객 및 호}뚫 운송업을 지원 · 보조하는 호{물취급업， 
참고업， 터미널시설운영업， 화물운송 주선 및 지타 

운송관람 서비스업룰 수행하는 산엽활똥 

팀 운송엽의 매출액은 운수수엽이며 창고엽의 매출액은 보관료수입， 터미널시설 

운영업은 영업수입(수수료 및 임대수입 등)으로 조사 

@ 운송업(철도491 ， 육상여객492 ， 도로화물493 ， 해십fS01 ， 정기항공511)의 매출액은 

@ 

조사대상 월에 사업체에서 운수활동(여객운임， 화물운임)으로 벌어들인 운수 

수입액을 조사하며， 부대수입이 파악 가능한 경우는 포함하여 조사 

※ 운송업체의 지입차량(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개인소유의 차량)에 대한 

포함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악이 운수수입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곤란한 경우는 회사소유의 차량에 대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지입차의 

운수수입을 산출한후 포함 조사하도록 함 

보관 및 창고업(521)，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5291)，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 , 화물 취급업(5294)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5299)에 

현l는 업종의 매출액은 주된 영업수입(수수료， 보관료 서비스료? 주션료 등)을 조사 

- 부대수입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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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시설 52913)의 매출액은 운영업(52912 ， 자동차터미널 화물 "Q.l 
^ 여객 @ 

운영업체가 당월에 판매한 승차권판매수수료 및 화물운송알선수수료 수입액을 

포함한 전체의 영업수입을 조사 

교량 터널， 로
 꿇

 
유
 

” 간
 

월
 

매출액은 운영 업 (52914)의 

등의 통행료 수입을 조사 

관련시설 미
 숭 

도로 @ 

대상사업체에서 제외 ~Ò'­
δ，τr - 무료시설로 바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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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및 나)숙박 

조
 사
 지
 침
 

숙박 및 읍식점의 업종 개요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숙박업 。

음식점업 :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 

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조리하여 체공하는 경우도 포함됨 

O 

직접 

음식점엽은 음식물을 판매한 축박엽의 매출액은 영업수엽(숙박료수입)이며 

영업수입으로 조사 

덴임 

조사하며， 영업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임 

등)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액은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영업수입을 

여관업55112 숙박업(호텔업55111 ， @ 



@ 종합휴양업(휴양콘도운영업55113)은 숙박， 음식점업， 골프장， 스키장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정이며， 각 사업부문별로 해당 매출액을 구분 

하여조사 

- 숙박업 (551) : 호텔업(55111) ， 휴양콘도 운영업(55113) ， 기타 

- 음식점업(561) : 한식점업(56111) ， 기타 

-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 : 골프장(9112 1)， 스키장(91122) ， 유원지 및 테마파크 

(91210) 

※ 골프장 운영업(91121)의 매출액은 회원 및 비회원 골프장사용료와 부대 

시설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연회비 포함) 

· 연회비는 발생한 해당월의 매출액에 포함 

- 기타 : 소매점 및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서비스업관련 매출 

@ 일반 음식점업(한식 음식점업56111 ， 중식 음식점업56112 ， 일식 음식점업 

56113 , 서양식 음식점업56114 ， 기타 외국식 음식점56119)의 매출액은 음식 

물을 판매한 금액(영업수입)을 조사 

@ 기타 음식점업(제과점업56191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2 , 치킨 전문점56193 ， 분식 및 김밥전문점56194， 그 외 기타 음식점업 

56199)의 매출액은 음식물을 판매한 금액(영업수입)을 조사 

@ 주점업(기타주점업56219)은 음식물 및 술을 판매한 금액(영업수입)을 조사 

@ 비알콜 음료점업(56220)은 음료 동을 판매한 금액(영업수입)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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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훌판， 영상， 방송통산 및 청보서버스않의 업종 개요 

。 출판， 옆상， 방송통산 및 정보서비스업윤 정보 및 문화설품윷 생찰하거나 

공급하뜰 산업활동; 정보 몇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물 

제공하는 산업활통;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기술， 자료쳐라 및 기타 정보 

샤버스룹 저l공하는 산업활풍을 말함 

- 영상 저|작 및 쐐급업 : 영화 댈 비텍쪼물를 상영하거나 영합 했작에 

관련된 필룹가공， 더빙 퉁으| 저|작 후 서버스릎 제꽁하눈 산업활황 

밟송업 : 라디오 및 텔러|벼전틀 동l상표L 유설 및 우|성 등으i 깎총 점송 

방식에 의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똥 
조
 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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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퓨터 프로:51래밍， 시소탤 톰합 및 관리업 : 컴퓨터 시스탬의 통합판련 

기획 많 설컸}서버스훌훌 추로 해공하는 잖업활동과 컵퓨터 서Å'，..텔요t 관리 몇 

릎영관련 기솔샤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통 

- 정보서비스업 ; 정뿔쳐라， 호스팅 서바스 및 홀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뿔 

ξ영칭‘ ι;ιsι ιι aι:ι ‘ • ‘-
‘ 、

밑 우편엽의 매출액은 판매수입， 우면물잡수입 등이며 전기통신엽의 매출액은 

요금， 사용료， 수수료 등의 영업수입임 

.-

@ 출판업은 광업 · 제조업동향조사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며， 서적출판업(5811) ， 

정기간행물출판업(5812)으로 구분 



@ 영화 및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의 매출액은 

일반 또는 광고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필름의 편집 및 복제， 더빙， 

필름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영업수입을 조사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14)의 매출액은 관람료 수입을 조사 

@ 지상파 방송업 (6021)의 매출액은 광고수입， 시청료수입， 프로그램 판매 

수입， 기타수입을 합산한 영업수입을 조사 

@ 유션，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의 매출액은 영업수입(광고수입， 시청료 수입 등) 

및 유선임대료 수입을 조사 

@ 우편업(61100)의 매출액은 우편요금 및 수수료 수입 

우편물요금， 우편수수료， 우편엽서판매， 소포우편물요금 등을 조사하며， 

단 우체국의 금융 · 보험활동에 의한 수입은 제외시컴 

@ 전기통신업(612)에 속하는 업종의 매출액은 통신회선을 제공하고 징수한 

요금 및 사용료와 통신서비스 수수료를 합산하여 조사 

- 유선통신업(6121)은 유선전화서비스， 유선전신 및 전보서비스， 유선인터넷 

서비스， 유선통신회선설비 임대 등이 포함됨 

@ 컴퓨터시스렘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6202)의 매출액은 용역 매출액과 

제품매출액을 포함한 영업수입을 조사(상품매출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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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험업 。E 금
 

라)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이외의 

금융 및 보휠업의 업종 개요 

금융업 : 보험 또는 연금목적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 

。

보험 및 연금업 :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 · 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의 소득 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이 포함됨 

。

I 
서
 비
 스
 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금융업 또는 보험업 및 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활동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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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익 또는 수입보험료로 조사 팀 금융업의 매출액은 영업수익， 보험엽은 

“1.원화예치금이자~ 일반은행(6412)은 금융감독원에 

25. 역외외화본지점대이자， 30.지급보증료수입-35.유가증권대여료， 39. 

영업보고서의 보고되는 @ 

외환 

거래이익”을 매출액으로 조사 

기입 특이사항란에 - 단， “39.외환거래이익”은 매월 사업체 

“26. 원화신용카드수입 이자~29. 기타외화신용카드관련수수료“는 

할부금융업 (64913)의 영업수익으로 조사 신용카드및 

또한 위의 

@ 금융리스업(64911)의 매출액은 운용리스를 포함한 영업수익을 조사 

수입수수료(가맹점 · 통신판매 · 해외수입 · 할부금융업 (64913)은 미
 

} 
<신용카드 @ 

수요자금융 

영업수익으로 조사 

이자(카드론， pl 

^ 
이자， 단기대여금이자， 유가증권이자)의 합계금액을 

서비스 · 연회비 · 연체 · 할부 · 보험수수료) 현금 



@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6413) ， 투자기관(6420) ， 생명보험업(65110) ， 손해보험업 

(65121), 증권 및 선물중개업(6612) ，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서비스업 

동향과에서 영업수익 등을 직접 조사 

@ 연금 및 공제업 (6530)은 연금지급액(연금업)， 영업수익(공제업)을 조사 

@ 건강보험업 (65131)은 피보험자에게서 징수한 보험료를 조사 

@ 손해사정업 (66201)은 영업수익(수수료 등)을 조사 

마) 부동산업 및 임대업 

믿 부동산업 및 임대엽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임대료， 수수료)으로 조사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의 매출액은 임대료수입을 조사 

전세금 및 보증금은 조사대상 월의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로 환산하여 조사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의 매출액은 기성액을 조사 

기성액 : 도급액(공사계약액)에 월별 공정률(기성률)을 곱한 실적 또는 

월별 시공사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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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68211)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12)의 매출액은 

관리비 수납액을 조사하며， 부동산관리를 위하여 아파트입주자 또는 건물관리 

위탁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을 조사 

아파트관리λ}무소는 고지서전체금액(관리비납부액총액) 기준으로 하되 비경상적 

충당금은 제외(예시 : 단지내 체육시설 운영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은 제외 

@ 부동산 감정평가업 (68222)의 매출액은 감정평가수익， 지가평가수익과 임대 

수익 등 부대수입을 조사 1 

쳐 

- 기타 업종을 달리하여 겸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리 조사하며 월별로 I 반 
분리 조사가 어려운 경우 포함하여 조사 ‘ 합 

조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69)에 속하는 업종은 렌탈(리스)에 의한 수입을 조사 ; 사 

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업총 재요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산업활동을 알함 

- 연구개발업 :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의 

기초탐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 

- 전문 서비스업 : 법률， 호|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의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디자인 전문 서비스 활동파 수의 

활동， 통역 및 번역 등의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법활동 

지 
침 



팀 연구개발엽의 매출액은 영업수업액(수수료 등) 및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연구개발업(70)에 속핸 업종의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 (인건비， 사업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을 조사 

@ 

- 사업비에는 연구비， 연구개발비가 포함됨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1 ， 72 , 73)에 속하는 업종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 

하고 받은 영업수입을 조사 

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셀관리 및 사업찌원 서비스업의 업종 패요 

샤업시설의 청소， 방저f 톨뜰 포함한 유/\:1관라활똘과 표용처원 서1::1 1 스， 

보안 서1::1 1 소， 여행져원 서비소， 사무지원 서비스 륭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콜 처|공하볼 산업활똥틀 많합 

。

--, 
‘ ‘ ‘ ‘ ‘ • ‘ • ---‘ 

, 

• 사업셔설 관리 및 조경 서버스업 ;그l젝의 사업λl설옳 관표I 또논 청소， 

소뚝 빛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짧쩔비 및 산업용품뜰 똘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통. 조경 관리 몇 류지 서비스활동도 여기에 

포함됩 

! 

’ ’ * * * ” i 

''''''lI'.,1II“‘ ‘ .. ‘’‘ ... ’“ ! ‘ ... “ .’ ‘ ’“‘ ’ “’ ‘’ “ ’*’ f “ “““ ” ’ ‘ ’ .’“ ’ ‘ ., ’ ‘ .""I!"~ •• ~ "' .. “ 

‘ 사없지원 셔비스업 : 고용일섬，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홀， 경1::1 1 및 보안시스템운영 동 보안 서비쇼 활동; 여행사 및 여l약 

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바스 활똥; 문서 꽉성1 획사 등의 서부지원 

서비스활톨 룹의 사업운영쩨 관련된 져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봉 

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액(용역수입， 수수료 등) 

으로조사 



2편 서비스업 부문 

@ 여행사업 (7521)에 속하는 업종의 매출액은 여행알선수수료， 철도 및 비행기 

승차권 판매수수료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 

아)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민틴 대부분의 교육서비스엽의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 또는 수업료 수입(수강료) 

으로조사 

。 교육수준에 따른 초틀(학령 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됨 --* 

- 병설유치원은 강사봉급 등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하며， 수업료 수입은 제외 

조
 사
 지
 칩
 

@ 유아교육기관(85110)의 매출액은 보육료 및 수업료수입을 합산한금액을 조사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8521)는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 

- 시도 교육청에서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조사 

E종 교육청의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햄(에듀파인)을 이용하여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 

※ 교육청의 경상경비 집행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사업， 과목) 

• 예산사업 :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사업을 대상으로 평생 · 직업교육， 교육 

일반 사업은 제외 

==} 단，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사업부문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제외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관할학교의 지출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 

=수 자산취득， 상환지출， BTL운영비 등 



@ 대학교는 학교에서 지출한 운영비용(경상경비)을 조사 

- 사립대학(교)은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조사하며， 국립대학(교)은 기획 

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렘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 

※ 고정자산과 관련된 지출은 제외 

• 학교 증 · 개축관련 지출， 투자자산， 고정자산매입지출， 고정부채상환 등은 제외 

@ 일반교습학원(8550)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의 매출액은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를 조사(실험실습비， 자격시험응시료는 제외) 

- 기술학원 등과 같이 등록시에 수개월분 수강비를 납부 받는 경우에는 

당월 조사시 등록한 수강료수입 전체를 매출액으로 기재 

@ 방문 및 온라인 교육학원(85503 ， 85504)의 매출액은 출판사업 매출액을 제외 

하고 방송사업， 뉴미디어， 기타사업 매출액을 조사 

@ 예술학원(85620) ，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85699)은 운영수입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교육시설 (85630)은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 학원운영수입 : 학원등록비， 수강비， 부대시설 운영수입 등 

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캄업 및 사회복지서쇄l스없으I 업종 개훌 

。 보건엽은 인훼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워한 보건서비스를 저|공하논 병원， 

의원 및 71타 의료71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겨관이 포함됨 

。 사회복^I쳐버스업은 자홉I농력어I 제약를 받는 사람휠O~동， 노령자， 짤OH자 

똥)옳 보호하껴 위한 각종 서버스활 제공하는 산없활동물 말하펴 펴주， 

비껴주카 모두 포함됨 
- ‘ * “ ... “ .-- ‘ - “ ‘ .. ‘ _. ‘ - ‘ ’ •• ‘ •• “‘,,"' ..... "' .. ’ ‘ - “"'''' .. '''' .. ι “ .' ‘ ·‘ .. “‘ “‘ .. ‘’ ‘ ‘· “ ·ι ‘_ ... '" - -,. '" 



2펀 서비스얼 부문 

팀 보건엽의 매출액은 진료비로， 사회복지서비스엽은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초사 

@ 보건업(86)의 매출액은 각급 진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와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월간진료비를 조사 

=수 각급 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총진료비+산재보험의 

월간 진료비 지급액 

@ 사회복지서비스업(87)의 매출액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월(분기)단위로 집행하는 예산금액을 경상경비지출액(예산 

집행액)으로 조사 

차)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판련 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됨 

덴힘 매출액은 영업수엽이며，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이용료 

수입， 입장료수입으로 조사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에 속하는 업종은 월간 이용료 

수입 또는 입장료를 매출액으로 조사하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보조금을포함 

* 

@ 경주장 운영업(91113)의 매출액은 장내에서 발권된 마권， 경륜권， 경정 

등의 발매수입만 조사(부대수입 제외) 

Ai 
닙1 
A‘ 
업
 
조
사
지
침
 



입장료수입에 미
 

}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의 매출액은 당월 회비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조사 

영업수입을 1=[1 
^ @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9)의 매출액은 당월 회비 

매출액으로 조사 

@ 스포츠클럽 운영업 (91191)의 매출액은 입장료 수입만 조사(부대수입 제외) 

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딩 단체， 수이 빛 '1화 체언 버쇼업획협홉 개요 

및 단처1， 수~al 및 기타 캐~ 셔버스업은 협회 및 한처1 • 
.ï H언때상의 서바스를 제공하눈 션업활활이 포합됩 

덴민 산엽 단체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하며 기타 업종은 영업수입(수익)으로 조사 

@ 산업 단체 (94110)에 속하는 업종의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 

직영하는 영업 

금액)의 수입을 

수입과 사업체에서 

꽃값 등을 합산한 

예식장업(96991)의 매출액은 예식장대여 

활동(음식점， 사진 · 비디오촬영， 주례알선， 

@ 

합산한 금액을 조사 

=• 예식장에서 직영하지 않는 음식점의 매출액은 제외함 

타)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하수 · 폐기뚫 처리， 원료재생 및 

형태요산업 또는 생활 폐|물의 쩔운반 및 
별원 활홀과 언료재생 활톨0.1 포함됨 



2펀 서비스얼 부문 

덴힘 하수 、 폐기물 처리엽은 영업수입액(처리비 등)을 매출액으로 조사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 폐기물 처리업(382)에 

속하는 업종의 매출액은 처리비 등 영업수입액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되어 있음 

나. 매출액 집계 유형별 처리 요령 

1) 분기별로 집계되는 매출액 처리요령 

가) 조사실시기간 내에 자료집계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 대상사업체에 문의 후 경영실태 등을 반영한 월별 잠정치를 조사 (가결산 

자료를 조사) 

• 잠정치에 대한 파악도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후 사업체별 

조사지침을 적용하여 조사 

※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최근 2개월(전월과 전전월)을 잠정치로 공표하므로 

전전월까지 2개월의 자료에 대해 확정치로 변경이 가능 

나) 분기별 매출액 파악이 가능한 경우 

@ 윌별로 균등 배분하여 조사 

예) 학원， 유치원 등에서 분기 또는 반기에 정액으로 납입되는 학원비， 보육료 

등은 윌별로 균등 배분하여 조사 

조
 사
 지
 침
 



2) 자료수집 지연 사업체의 매출액 처리요령 

@ 조사실시기간에 금월 자료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체에 문의 후 잠정치로 

조사하고， 다음달에 전월자료에 대한 확정치를 조사 

- 잠정치(사업체 경영실태 반영분)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경우에는 전월의 자료를 

참고하여 보합 처리하고 다음달에 전월자료에 대한 확정치를 조사 

* 반드시 사업체에 문의 후 잠정치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해서는 안 됨 

@ 비고란의 사업체특이사항에는 “금월자료 수집지연”으로 기입 

3) 전월 또는 전전월 잠청치에서 확정치로 최종 조사된 정우 매출액 처리요령 

@ 전월 및 전전월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는 금월조사시 전월의 매출액을 

입력프로그램에서 직접 수정 입력 

@3개월 이전의 자료가 변동된 경우는 서비스업동향과에 통보하여 지침을 받아 처리 

4) 표본사업체를 대제한 경우 전월매출액 조사 요령 

@ 표본대체후 새로운 사업체의 전월매출액에 대한 파악이 기능한 경우 조사자료를 

기록부에 기재하여 매출액 수준 등에 참고 

5) 겸업업체의 조사요령 

* 겸업업체에서 업종을 새롭게 구분하여 조사하는 경우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한 후 지침을 받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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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비스업이외의 타산업과 겸업인 경우 

。 주된 사업내용이 서비스 업종인 경우에 조사대상사업체가 되며， 타산업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 

나) 서비스업부문의 겸업인 경우 

。 전수층(전수조사)인 경우 분리하고자 하는 업종의 매출액이 일정규모(30%) 

이상인 경우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매출액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규모가 작은 표본층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매출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출액이 

큰 업종으로 포함 조사함 

- 업종 분리는 사전에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조정 
업
 
조
사
지
침
 6) 진척률(진행률)에 의한 조사요령 

@ 수주한 제품， 용역 등을 완성하여 제공하기 위해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수주매출액에 조사월의 진척률을 곱하여 환산한 기성액을 매출액으로 조사 

- 진척률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제품을 인도한 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월에 

매출액으로 조사 

7) 국고보조금 조사요령 

@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관계법령의 조건에 따라 

집행되며 사업체에 지급될 금액은 사업기간 이전에 확정되고， 확정된 통지를 

받은 후에 수혜를 받음 

- 보조금이 발생한 조사대상월에 영업수익액과 합산하여 조사하며， 특이사항에 

보조금 금액을 기입 



가. 사업체 기본항목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 사업체명 

- 간판에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간판에 있는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체 이름”과 다른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체 이름을 비고란에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기입 

예) 샘머리 둔산점 • 샘머리자동차(주) 둔산지점 

- 지사(점)인 경우 지사(점)까지 기입 

예) 푸르넷공부방 강서지점 

- 사업체명의 공식명칭이 영어인 경우 그대로 기입 

예) 케이티(주) (X) • KT(주) (0) 

@ 행정구역분류부호 

- 시도， 시군구， 동읍면 코드 7자리를 기입 

@ 산업분류 

- 해당 사업체의 주산업분류를 산업세세분류(5자리)까지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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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사업체의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분류가 주산업분류임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개정)를 적용 

@ 사업체일련번호 

- 사업체 명부상에 등재된 사업체의 고유번호를 기입 

- 앞의 4자리는 사업체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기입하며， 뒤의 2자리는 사업체가 

유고로 대체된 경우 일련번호를 기입 

예) 4001-00인 표본사업체가 유고 발생으로 처음으로 대체된 경우 사업체 

일련번호는 4001-01 엄 

〈사업체번호 체계〉 

。전수조사，전수층 0001 - 3999 전수엽종 및 업종별 절사점이상 사업체 

。표본층 4000 - 7999 업종별 절사점 미만 사업체 

。절사표본 I 8000 - 8999 I 업종내에서 일부사업체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8000 - 8999 
사업체 

。본청조사 I 9000 - 9999 I 기관 및 일괄조사 사업체 

@ 사업체고유번호 

- 모집단팀에서 부여한 고유 사업체번호이며， 지방에서 별도로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담당자 ID : 조사담당자의 ID를 정확하게 기입 

…
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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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사항 및 유고 코드〉 

- 관할 지방청(사무소)을 달리하여 이동된 경우 이전한 장소의 

관할 지방청에서는 전입， 이전하기 전 장소의 관할 지방청 

에서는 전출 

- 사업체명부에서 제외되어 있는 전수조사 및 전수층 사업체 

- 사업체의 명칭， 사업체구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 폐업， 산업분류변경， 합병 · 합산 등으로 사업체를 대체한 경우 

- 산업분류변경이 포괄산업분류범위내인 경우 

- 조사대상사업체가 타 조사대상사업체 또는 조사하지 않는 

사업체를 흡수하여 경영조직이 하나로 결합된 경우 • 피합병 

사업체는 폐업처리 

- 산업분류변경이 서비스업종의 대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또는 3개월이상 장기휴업된 경우 

- 서비스업이외산업(제조엽， 건설업， 도소매업 동)으로 엽종이 변경된 

경우 또는 소재불명 

- 응답불응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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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표별 조사항목 

디그 월간 영업일수 짚뀔일 

@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영업을 하였더라도 영업일수에 포함 

@ 조사 대상 월에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기입(조사 대상 월에 25일을 영업한 

경우 위와 같이 기입) 

· 청소업의 경우 사무실 근무직원이 아닌 청소활동이 이루어진 일수를 기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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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사업활동이 이루어진 실제 영업일수를 기입 

- 직원근무일수와 고객사용일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업일수는 직원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함 

· 단， 조사당월 중 휴무 없이 가동 중인 창고업 , 아파트관리사무소， 유선 

방송업 등 서비스활동이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은 조사월의 

전체일수를 영업일수로 기입 

@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경주장 운영업， 유아교육기관， 상설직원훈련기관， 전문 

강습소 · 일반강습소도 직원근무일수를 기입 

-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기관도 편의상 교육청 직원의 근무일수를 

기입 



에
 

」
-

종사자수 l 낌종사자수 

@ 매월 말일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수를 기입 

- 종λF상 지위(상용근링}，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를 

1:11-..9.­
t二 1-기입하되， 다른 사업체로부터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사자를 합하여 

종사자는종짜수에혔-

- 인력공급업체의 경우에는 본부 종사자와 다른 사업체로 보낸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기입 

- 본사(점)의 경우는 지사(점)에 근무하는 종사자수까지 포함해서 기입 

@ 다음의 경우어꽁 종사자수에서 제외함니 
, • ‘녁\ζ'~ ‘ ι 

- 월평균 정상근무일수의 %미만 합후에 종사한 자 

- 공익근무요원， 각종 단체의 회원 

-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횡 찌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r篇활랬렌 않으나， 조사대상 생젠렌서 
일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 소속 근로자. ‘ 

- 무급 비상근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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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 

@ 상용근로자 
l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 

계약기간이 정해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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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자영업자 

•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 법인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 무급가족종사자 

l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무보수로 사업체의 

업무를 돕는 자로서 정규근무시간의 1/3이상을 

근무한자 

※ 급여를 받으면 상용 또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로 
님 E 
τ!:"ìT 

타짧 
> 찌 

•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 

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기본급 등 일정 

ν 급여는 없음， 일정급여를 지급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 임시 및 일용으로 기입)' 

(예시)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방문판매원， 대리 

F κ 운전자， 유흥종사자 등 

댐 월간 영업실적 

****** I *** I *i * 



(1) 주요 사업내용 

@ 사업체가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기입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매출액(영업수입)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업 

[중F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가지 이상일 경우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하여조사 

@ 매월 조사시 사업체의 산업분류와 주요 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2) 월간 매출액 

@ 월간매출액은 업종 및 사업체 특성에 따라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을 조사 

굶 (표)업종에 따른 매출액 개념 및 (2)업종별 매출액 조사방법 (p.20) 참조 

- 매출액(영업수입액)은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 

금액임 

·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합산하여 조사 

경상경비지출액은 매월 지출한 경비 중에서 자본적지출(건물 증 · 개축비 ,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을 제외한 경상적인 지출액임 

·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경상적인 지출에서 제외 

@ 월간 매출액 규모가 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사오입하여 기입 

(단， 사사오입후 매출액이 0인 경우에는 사업체 특이사항에 금액 기업) 



2편 서비스업 부문 

(3) 업종별 특성항목 

@ 업종별 특성항목 단위 및 수치를 기업 

- 운수업은 수송인원수 또는 취급화물량을 기입 

· 운송업인 경우 조사 대상 월의 총수송인원수를， 화물취급업인 경우 취급 

화물량을 기 입 ( ※ M/T(metric ton) = 1,OOOkg) 

※ 택시， 시외 · 시내버스 등 특성항목의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ol .Q.. 
λλb 

-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의 경우 조사대상월의 총관람자수 기입 

· 단， 지상파방송업 등 관람A}수가 특정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 특성항목을 

조사하지 않음 

- 부동산임대업은 임대연면적 (m')을 기입 

- 운송장비임대업은 차량보유대수 기입 

- 교육서비스업은 학원에 한하여 조사 대상월 말일을 기준으로 총수강인원수를 

기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관람자수 및 입장객수 기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조사대상월의 총입장객수 기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조사대상월 말일 기준의 이용객수를 기입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예식장업에 한하여 대상월의 예식건수를 기입 

- 하수 · 폐기물 처리업은 하수 및 폐기물 처리량(M/T)을 기입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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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업종별 매출액 개념 및 특성항목 

·하수·폐기물처리업 영업수입액(수수료) 
하수 및 폐기물처리량(하수 M/T 

처리， 폐기물처리업만 해당) 

영 업수입 액 (운송수수료) 
수송인원수 

M 며Q/T τ。c-까「‘ r i니j 
취급화물량 

·숙박 및 음식점엽 영업수입액，매출액 

·출판， 영상， 벙송통신 
영업수입액 

총가입자수(전기통신엽만’δ 、

및 정보서비λ업 해당) 

·금융 및 보험업 영업수입， 여신액， 연금지급액 등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영업수입액(임대료， 수수료)， 

기성액(부동산공급업) 

임대연면적(부동산임대업 

해당) 

차량보유대수(운송장비임대 

해당) 

m 

대
 

·전문，과학및 

서비스업 

영업수입액(수수료)， 경상경비 

지출액 

립
 

슈
 

얘
「
 

이
닙
 

‘(T 어
H
 

여
d
 

샘
 

미
-
옹
 
꾀
H
 

뺀
 빡
 

시
 L· 샘

 챈
 ·교육서비스업 영업수입액， 운영비용 등 

.=c 
.. 0τ:l， 

.. 학원 다O
 

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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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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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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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
 

록
 
입
 

경
 

등
 
수
 

며 
。

• 예술， 스포츠 및 

관련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영업수입액(수수료) 

및 71타개인서비스업 

영업수입액(입장료) 관람자수 및 입장객수 며 
。

예식건수(예식장업만 해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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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 비고(매출액 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 매출액이 전월， 전년동윌에 비해 +20%이상 변동이 있거나， 사업체의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 및 내용을 자세히 기입 

단， 영세사업체(윌 매출액 4백만원 이하)의 경우 사사오입 등으로 +20%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찮년옳월tll없 
짧훌훌λ}쯤 

샤짧쩌l 
τ~훌훌Ol^.황 

FAX 
E-mail 

f:Î t 
A‘ 
얹 

조 
〈증감사유예시) 사 

ÃI 
영업일수 증감， 계절적 수요증감， 기상악화로 감소， 명절영향으로 증가， 파업， 휴업， 참 

설립， 할부판매， 신기술 도입， 시설확장·축소에 따른 증감， 판매가격의 변동에 따른 

증감， 시설보수에 따른 증감 등 

@ 응답자가 소속한 응답부서와 전화번호를 기입 

- 응답자는 조사실시기간에 실제로 자료를 제공하는 자를 기입 

@ 응탑자가 조사내용에 대한 질의 및 조사표의 전달이 용이하도록 조사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기 입 



덴l 월간영업알수， 종사자수， 비고 등의 작성요령은 조사표(1)과 동일함 

댐 월간 영업실적 

* * * I * * * 

E종 종합휴양업은 각 사업(업종)부문별로 매출액이 집계되므로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매출항목에 구분 기입 

@ 종합휴양업은 숙박， 음식점， 교육문화시설， 골프장， 스키장， 유원지 및 테마 

파크， 기타운동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으로 이를 해당업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숙박업 (55 1) : 호텔업 (55111) ， 휴양콘도운영업(55113) ， 기타 

- 음식점업 (561) 

-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 (91) : 골프장(9112 1)， 스키장(91122) ， 유원지 및 테마 

파크(912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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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영업일수， 종사자수， 비고 등의 작성요령은 조사표(1 )과 통일함 

댐 월간 매출액(경상경비지출액) 

@ 거주 복지시설 
(871) 

@비거주복지시설 
(872) 

@ 합 계 (CD+(J)) 

셔
벼
써
스
업
 조
사
지
침
 @ 월간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 또는 예산 집행액엄 

- 산업분류별 각 시설에서 해당 시， 군， 구로 월별 결산(보고)하는 경상경비 

집행액을 매출액으로 기입하며， 월별 결산(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시설로 

매월 지급하는 예산집행액(운영비)를 기입 

다.조사기록부 

@ 매월 경상조사시 작성하며 사업체의 대체시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또한 관할지역에서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메모 등을 통해 

보고(서비스업동향과， 전출지역)하여 월간조사가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조치(기록부는 별도로 송부) 

@ 기록부 항목은 보통 조사표항목과 일치하고， 사업체구분 또는 종사자수 등은 

사업체 관리용으로 작성 



@ 시업체 구분 @단독사업체 æ-^싸점) @본새점) • X싸점)수 ( )개 

- 단독사업체(171 업 1사업체)는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이 한 장소에 단 하나의 사업체만 있는 경우 

- 지사(점)은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으로 

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 

- 본사(점)(171 업 다사업체)은 동일한 경영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1개 이상 거느리며 사업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로서， 지사 

(점)수를 작성 

· 본사에 해당하는 사업체(기업체)는 산하의 모든 직영 지사(점)의 실적을 

포함하여 조사 

· 또한， 산하 사업체의 사업내용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며， 변동 

사항이 발견되면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한 후 처리 

5 서비스업 사업체 관리 요령 

가.개요 

1) 관리목적 

@ 폐업 및 이전 등 유고발생이 빈번한 서비스업체의 변동사항을 신속·정확 

하게 파악하여 신규편입 및 대체 등의 관리를 통해 조사자료와 작성지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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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설계 

가) 기초자료(모집단) 

@ 2005년기준 서비스업총조사 및 운수업통계조사 결과자료중 조사대상인 11개 

대분류에 해당되는 1 ,805 ,5837R 사업체 

<대분류별 모집단수 현황 >

‘슬;뜩 
서비스업 1,805 ,583 

도매 및 소매업 634 ,003 

숙박 음식점업 529 ,992 

τ。r-」「、f검나 15 ,396 

통신업 8,697 

금융 및 보험업 32 ,505 

부동산 및 임대엽 90 ,639 

사업서비스업 73 ,122 

교육서비〈업 120,55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6 ,46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97 ,25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업 156,959 

나) 표본규모 산정을 위한 특성치 : 종사자수 

다)표본산출 

@ 전수조사 

닙}납{ 
C> t::I 

- 업종(산업세세분류)별 전체의 업체수 107R 이하인 업종 

갑현펄 
100_00 

35.11 

29.35 

0.85 

OA8 

1 80 

5.02 

4.05 

6_68 

I 2.57 

5.39 

8.69 

서 
합i 
끼‘ 

업 

~ 
사 
지 
침 



- 업종(산업세세분류)별 전체의 업체수가 10-307R 이하인 업종 중 업체의 평균 

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업종 

- 공공기관， 관련협회， 공단(공사) 또는 감독기관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는 업종 

(표본추출에서 제외시킴) 

@ 표본조사 

- 전수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표본조사부분임 

- 표본규모 결정 

· 통합분류별로 부차모집단을 설정한 후 종사자를 특성변수로 한 응용절사법 

(Modified Cut -off Sampling)을 적용하여 표본규모 계산 

나. 사업체관리 방법 

1) 유고사업체의 대체 승인 절차 

* 절사표본 및 표본층 사업체에 조사중지 사유가 되는 유고(장기휴업， 합병 · 

합산， 산업분류변경， 폐업， 대상외， 응탑불응)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단계(순서)를 거쳐 대체하여 조사 

가) 표본층 및 절사표본 사업체 여부확인 

나) 유고표본사업체의 대체시기 

- 매월 14일 이전에 유고 발생하는 경우는 당월 대체 조사하는 것이 원칙 

이며， 대체 승인 후 20일 이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는 보합 

처리하고 익월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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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5일 이후에 유고 발생하는 경우는 대체할 적정 사업체를 물색한 후 

익월에 대체 승인 후 대체 

*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 

다) 유고표본사업체의 산업분류 및 규모검토 

- 산업분류 확인 

· 유고사업체와 동일한 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체의 유무확인 

- 종사자수 및 매출액 확인 

· 대체명부에서 유고사업체와 매출액규모 및 종사자수가 유사한 사업체의 

유무확인 

· 사업체의 정상적인 영업 및 경영시의 규모를 파악 

· 매출액과 종사자수는 유고사업체의 최근 1년 간 평균을 이용 

* 유고시나 표본설계시의 종사자수와 판매액을 이용하지 말 것 

라) 적정한 대체사업체 선정 

- 산업분류가 동일하고 @매출액，@종사자수가 유사한 사업체를 선정 

- 적정한 사업체가 없는 경우 대체요령 

· 명부에 적정한 사업체가 없을 경우 관내 현장에서 직접 선정 

· 명부와 관내 현장에 적정한 사업체가 없을 경우 출장소인 경우 지방청 또는 

사무소로 통보하여 관할지역에서 사업체를 선정 

· 지방청(사무소) 관할지역에서 사업체가 없을 경우는 서비스업동향과에 보고 



마) 대체 사업체의 승인 요청 

- 서비스업동향조사시스템[2-5 사업체대체]을 이용하여 대체 사업체의 승인을 

요청하며， 표본관리과 보고는 생략 

바) 승인완료 후 즉시 조사 및 변동보고 

- 서비스업동향과의 승인(확정) 완료 후 실지 조사 가능 

- 대체된 사업체의 경우 전월 실적을 소급조사하여 서비스업동향조사시스템에 

입력 

- 매월 사업체 변동 승인결과는 서비스업동향과에서 표본관리과에 일괄 보고 

2) 유고사항별 사업체 관리방법 

가) 전입(이) . 전출(02) 

(1) 관할 지방청 또는 사무소가 통일한 경우 

@ 전수조사， 전수층 및 표본층 : 계속조사 

- 이전 지역에서의 조사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가능한 경우 계속조사. 단， 

이전하면서 규모(매출액)가 달라지는 경우는 대체하여야 함 

(2) 사무소 관할구역이 상이한 경우 

@ 전수조사 및 전수층 : 계속조사 

- 전출된 사업체가 소재하는 지방청(사무소)은 전출여부를 확인한 즉시 전입된 

지방청과 서비스업동향과에 반드시 문서로 통보(사업체의 일반현황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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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λ까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입 · 전출된 사업체의 조사담당자는 전출 

여부를 확인한 즉시 해당 지방청 및 사무소간 업무협의를 통해 조사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 전출 사업체의 기존 조사담당자는 업무 인계 이후에 전출 사업체의 조λ까 

단절 없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 표본층: 사업체 대체 

- 전출된 사업체의 산업분류 및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체 대체 

나) 신규(03) 

@ 전수조사， 전수층 

- 지방청 및 사무소에서 현재 사업체 명부에 없는 신규 조사대상 사업체를 

발견한 경우 서비스업동향과에 사업체 일반현황을 통보한 후 사업체번호를 

부여받아 조사를 실시 

※ 표본층의 경우는 해당 없음 

다) 명칭변경(04) 

@ 사업체 명칭이 변경된 경우 수정한 후 계속조사 실시 

(현재 2005년기준 전산시스렘에서 지방총괄자만 사업체명칭 변경이 가능함) 

라) 사업체 대처1(05) 

@ 전수조사， 전수층 :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결정 

조
 사
 지
 침
 



@ 표본층 : 사업체의 폐업， 장기휴업， 산업분류 변경， 합병 ·합산， 전출입 등의 

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를 원칙으로 함 

- 타 통계조사 명부를 활용하여 대체할 사업체를 물색 

마) 포괄범위내 변경(06) 

@ 포괄산업분류내의 변경은 서비스업동향과로 변경된 산업분류를 통보한후 계속 

조사하며， 입력시 변경된 산업분류로 처리 

바) 합병 · 합산， 분할(07) 

〈합병·합산〉 

@ 전수층 + 전수층 

- 합병한 사업체만 조사하고， 합병된 사업체는 조사중지 

@ 전수층 + 미조사사업체 

- 합병한 사업체는 전수층사업체로 조사 

@ 전수층 + 표본층 

- 전수층 사업체에서 흡수 

· 표본층사업체는 대체하고 전수층사업체는 계속 조사 

- 표본층 사업체에서 흡수 

· 기존의 표본층 사업체와 동일한 규모의 사업체로 대체하여 표본층사업체로 

조사하고， 흡수한 사업체는 전수층 사업체로 계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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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충 + 표본층 

- 표본층 사업체의 조사를 모두 중지하고 사업체는 각각 대체 

- 흡수한 사업체가 절사점 이상인 경우 전수층 사업체로 추가하고 서비스업동향과 

로부터 새로운 사업체변호를 부여받아 조사 

@ 표본층 + 미조사사업체 

- 합병 후 사업체가 절사점 이상이면 전수층사업체로 조사하고 표본충사업체는 

대체 

〈분 할〉 

@ 전수층 =) 전수충+전수충 

- 두 전수충 사업체 모두 조사 

@ 전수층 =) 전수충+표본충 

- 전수층만 조사 

@ 전수층 =) 표본층+표본층 

- 표본층으로 바뀐 사업체는 조사 중지 

- 신규 전수층 사업체 발굴이 가능할 경우 신규 사업체로 추가하여 조사 

사) 산업분류 변경(08) 

@ 전수조사， 전수층 

치 
침 



- 변경된 산업분류내에서 절사점이상이면 계속조사를 실시하고， 절사점 미만이면 

조사중지 

* 변경된 산업분류가 서비스업동향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14)의 

대상외로 처리 

@ 표본층 

- 변경된 산업분류내에서 절사점이상이면 계속조사를 실시하고， 표본층에 해당 

되는 다른 사업체를 대체하여 조사적용해야 함 

아) 폐업 (13) 

@ 기존 사업체는 폐업한 날이 속한 익월부터 조사중지하며 익월에 대체 요령에 

따라 새로운 사업체로 대체 

* 세금감면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위장으로 폐업 신고한 업체가 다른 영업 

장소나 상호로 동종의 영업을 계속할 경우는 폐업으로 보지 않음 

자) 기타(대상외， 소재불명)(14) 

@ 서비스업동향조사 대상처가 타산업(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 

@ 기존 사업체는 타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조사중지 

하며， 익월에 대체요령에 따라 새로운 사업체로 대체 

차) 응답불응(15) 

@ 조사대상사업체의 응답불응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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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불웅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청장 및 사무(출장)소장에게 보고 후， 문서로 

표본관리과에 통보 

※ 휴업사업체의 처리방법 

@ 유고코드는 없으나 사업체 특이사항란에 ‘ 0 년 0월부터 휴업’이라고 기재하며， 

재영업시에는 ‘ 0 년 0 월부터 영업재개’ 라고 필히 기재하여야 함 

@ 조업 재개 전까지 매출액은 “0" , 영업일수는 “1"로 처리 

. 3개월 이상 장기 휴업은 폐업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
월
 
셈
싹
 

i
<
* 

형
업
 

- 사업체의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다. 기타 사항 

조
 사
 지
 침
 

1) 잠정치 및 확정치 압력방법 

@ 금윌 자초로가 잠정치인 경우 : 금월 매출액 자료를 입력한 후， [잠정]란에 표시한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저장됨 

- 잠정치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는 추후 자료수정한 후 확정치 표시가 가능 

하며’ 

- 확정치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는 입력기간이 완료되면 지방청 및 사무소 

에서 자료를 수정할수 없음 (단， 금월 입력기간동안에는 자료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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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 자료가 잠정치인 경우 : 전월 매출액 자료를 수정한 후， [확정]란에 표시한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저장됨 

- 전월 잠정치로 표시된 매출액 100이 확정치 120으로 수정 입력된 경우 

「“끼혈흥I“세-ζ-“ -’‘ -
E용.At표(1) 축얻좋 찢 훌핵훌훌활 년쯤쩔훨뽕 

1. 훌활훌영월수 

조
 사
 지
 침
 

t. t끓DJ빼흩했 훌뿔>>~￥‘ AU양.11빼J.I뿔 훌) 



2) 사업체의 대체 방법 

@ 사업체를 대체하는 경우 

CD [2.1 사업체 관리] 화면에서 해당사업체에서 [수정]버튼을 

1101000 흥용흉엿}짧뇨없환훨헝혈 
lIDHOO 톨i경횡l활회 

1101200 D찌쩡뺑잖효IJll71획§ 

lIPI 영OO!!‘국뻐구쩍엉 

1101400 

L-"프 
J P"" 

@ 유고코드를 조사중지 관련 유고코드(13 폐업， 14 기타， 15응답불응)로 

변경한 후 [저장]키로 수정함 ([2.2 유고사업체 조회]에서 확인가능) 

900600 
90Q'7@O 

900800 한용엎Al훌JJ(흉재) 

901 0ó~ 한국뭇1;';1 노g한팡었훌1 

901100 !il!i워웠효 

901200 디였형여l양회1휩l없월 

901300 흥}국빼4l혔행 
90'14잉@ 영양ξ!흥활원회원창홍쩍상양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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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버튼을 누름 

’휩ζ술흩홈E찍숱ξ풍2 픔-η쓸뜯찌§ηηζζ -“識l

쪼，\fi 01 

90‘300 효썩뻐구영쩡 
901400 열홍!c!용원월훌l입장영전선당1 

901500 흰혁흰정Ãf윌양샤 

901600 ~국E를훌구연양 

901700 성월:L1옳정보원!:;)~보쩔) 

901600 프끓i억;찌장!:!(성.]，1) 

901900 용화영§ 샤형Ãi 앙&사，e:t; 

907000 휴앙힘 및 첸정〈진책상거없) 

90앙 00 흉힐쟁 

901200 엉강쟁얻쉴 .\1용자원 

902300 향국흉행〈월빙홍챙j 

홉답자이종겐월장 

·
스
 
어
닙
 

빼얘3혈년 뼈친훨월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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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정보 입력 후 저장 

|혈싸영혜명란혹11웹)광11 “ “ 斷뺑團l 

조사년도 2대09 조사월 02 

사업채고유번호 

901300 한국~H 구연엉 

901400 영화진흥위원회(입장권전산2) 

901500 한국완검자원공사 

901600 한국프로축구연멍 

901700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901800 근로복지공단(산재) 

901900 문화재칭 사적지 관리사무소 

902000 휴양림 및 펜션(전자상거래) 

902100 경힐정 

9022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2300 한국은행(일반은행) 

산업불를헌E혼할혈 
지방청 |EA 층영.7\1 방통계칭→ 

사업체영 DEF호털 

사업일쯤류 호털업 빨
 

]
깅
 따
야
 

사업체구분 r. 단독사업체 );1사(점‘ 본사(점) 지사(점)수 

주소 25떠야9 효벌 CH전굉역시 서구 둔산1 동 

응답부서 응답 응답자응답자 

얹-훌훌웰원홉양I형 

쩌
 빼
-
거
피
 

灣
-
뼈
}
 

뾰
 γ양
 M파
 

쩌
대
 
않
 여
섭
 

유고월딴그겹 
URl 바훌랴킥 

며윌불며21 E-mail 

=수 사업체번호는 기존 사업체 번호(4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대체번호는 

일련번호 순으로 입력(예 : 4002 - 00 • 4002 - 01) 

===} 대체시 반드시 위의 방법대로 처리할 것 

※기존의 사업체 정보위에 새로운 사업체 정보를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 



æ [2.5 대체사업체 확정] 화면에서 변경전 · 후의 사업체 종사자수， 연평균매출액， 

월평균 매출액 및 ‘기타’에 사업체 대체 관련 사항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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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의 지시에 따라 대체 사업체로 조사(확정시) 또는 다른 사업체로 재 대체 

(비확정시) 

- 본청에서 사업체 대체를 승인한 경우 (확정버튼에 클릭) • 대체한 사업체로 

조사 

업 

쪼
 사
 지
 침
 

- 본청에서 사업체 대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비확정버튼에 클릭) • 사업체 관리 

방법에 따라 사업체를 다시 대체함 



3) 사업체 전출업시 처리 방법 

@ 사업체번호 999800 뼈C호텔(주)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소재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경인(서울)AA 걱 동남(부산) DA) 

@ 전출지인 서울사무소(뻐)의 처리 

- 전출된 지역(사무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 

- [2.1 사업체 관리]화면의 해당사업체에서 [수정] 버튼 누
 

90 l:!S OO 금융캅흉월f쌓영혈앓〉 

900용00 용융앓훗횡〈옳짧보썽j 

90~100 훌월성 ~71iljl;았(흥월흥영1) 

90!lllOO 싼국톨흉용λR훌쩨} 
901 잉00 할확~fA!!!:없§앙훨쩔효l 

901100 쩍행뺑~~ 
901 깅00 1':1쩌 1 (ljI상홍l 계약*영8 

901300 한국1Il'i'헨영 
901400 영회했훌쩍웠회t업양혔뺑잖웹i 

901500 한국활용짜월용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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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코드를 전출(02)로， 지방청코드를 전입지인 동남지방청(DA)로 변경한 후 

[저장]키를 누름 

900200 

900300 환쭉은챙쩍훌었윈j 

900400 혔국훌행{풍칭}었앞j 

900500 훌율갑욱원(영용보헝i 

900600 긍용캄를원(용%얹힐， 

900100 용원션훌찌해:업흥원흥;'\1) 

900600 활국동쩌공사〈용째) 

90\000 효빽카엉노업표훨협회 

901100 II!경양|훨훨 

901200 O;Q월뼈싼호|째가획단 

901300 항국없|구연앵 

901400 훌화굉흥잊원회{업짱행장산영} 

901S00 항국환훌짜월훌Af 

901600 항국프훌윷우영황 

샤~:t!l훌훌 하수쩌리엉 

@ 전입지인 동남지방청 (DA)의 처리 

사
 지
 침
 

사업체가 전출된 사무소의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처리 

[2.1 사업체 관래 화면의 해당사업체에서 [수정]버튼을 누름 

그결 
뮤고월딴그펴 

봐로콰21 

떼월북냉긍l 

호
를
 
= 
• 

주
t
 ---?1 

-

굶
 =
때
 

-

뾰
 앞
 빠
 쩨
 

「
쇠
 고
 

다
』
 

。
류
 。
i
π



- 유고코드를 전입 (01)으로， 전입 담당자 및 주소를 수정한후 [저장l키로 변경함 

901300 힌f국배구연엉 

901400 영화진흥위원회(입장권전산망) 

901500 힌r국완정자원공사 

901600 힌r국프로축구연엉 

901700 한국고용정보원(끄용보힐) 

901800 근로복지공단(산재) 

901900 문화재정 사적지 란리사무소 

902000 휴양림 및 펜션(전자상거래) 

902100 영힐정 

9022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2300 한국은행(일반은행) 

=수 사무소 변경은 유고코드를 [02 전출]로 했을 때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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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업력방식(CASI) 사업체 관리 요령 

@ 사업체 관리 

가) 사업체의 인터넷조사 등록 및 ID , 비밀번호 부여 방법 

@ 서비스업동향 전산프로그램의 메뉴 [7.5.1 CASI 사용자 관리] 접속 후 우측 

하단의 I추가] 버튼을 클릭 

>((j l Oú 

-달달졌t묵 00。 

;설용i갚훌04，2-48‘ -219‘ 
엉왔챙훌」 

Þd양딩~.짜 킬ll s;Hε ?‘ z 엉g없짜에*"여\!l휠 

þ> J‘ .• .，.~킬를'" 장>.I .q~찌엉'l'뼈셔 힌붙 

업청 ìiti효영， 

홉요월합다화γ 

@ 대상 사업체의 사업체번호를 입력한 후 서비스업동향 인터넷조사 사이트 

에서 사용할 ID 및 패스워드 부여 

.iitiitll:l 쟁g응 1.~iitiitll:l훌~T141@.~ 원챙 ’ .. J，J~ :t:~!Z!용 g ‘A.엉1II1I:!ílI'1III.A<<\1rJ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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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체의 인터넷조사 등록 해제 방법 

@ 해제를 원하는 사업체에 마우스를 이동한 후 클릭 

@ 우측 하단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조사 등록 해제 

@ CASI 작업 관리 

@ 서비스업동향 전산프로그램의 메뉴 [7 .5.2 CASI 작업 관리]에 접속 

@ 지방청(사무소)별로 총괄자가 조사기간 동안 [입력허가여부] 버튼을 이용하여 

매달 조사대상월의 자료입력을 탄력적으로 관리 

(예) 해당월의 [입력허가여부] 버튼을 [아니오]로 설정하면 사업체에서 자료 입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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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조사(CASI) 사용 방법 

가) 서비스업동향조사 인터넷조사 사이트 접속 

@ 인터넷주소창에 서비스업동향조사 인터넷조사의 URL(서비스업 

http:νse.nso.go.kr)을 입 력하여 사이트 접속 

서
 바
 λ
 업
 
조
사
지
침
 

나)로그인 

@ 서비스업동향조사 전산프로그램에서 부여한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다) 입력 및 저장 

@ 조사요령을 참고하여 디그월간 영업일수， 딩종사자수， 댐윌간 영업실적， 

패비고 등을 작성 

@ 조사항목 작성 완료 후 우측 상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 전전월 및 전월의 잠정자료를 확정자료로 수정하는 경우 상단의 [전월조사표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전월 및 전월의 자료 수정. 단， 전월의 잠정자료는 

금월조사표에서도 확정자료로 수정 가능 

라) 기타 기능 

@ 매출액 추이 확인 

- 좌측 상단의 [매출액시계열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액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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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표 출력 기능 

- 우측 상단의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월의 조사표를 출력할 수 있음 

'4' 비고 (매올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조
 사
 지
 침
 



1 서비스업생산지수 개념 

가. 지수의 정의 

@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 

한 것임 

@ 기준년도(2005년)를 100.0으로 하여 월별로 산정 

나. 지수의 활용 

@ 국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소의 서비스업동향 분석 및 연구 자료로 활용 

@ GDP 추계자료에 활용 

2 연혁 

@ 2000년 2월 : 지수시산(1996년 기준으로 1999년 1월분 지수부터 작성) 

@ 2000년 8월 : 최초 공표 

@ 2004년 3월 : 2000년 기준 개편 완료 및 신지수 공표 

@ 2005년 3월 : 부동산공급업， 정규교육기관(학교)， 예술학원 등 업종 추가 

@ 2005년 9월 : 계절조정지수， 특수분류지수 신규 작성 

@ 2008년 3월 : 2005년 기준 개편 완료 및 신지수 공표 

@ 2009년 3월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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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수작성 포괄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개정， 2007. 12. 28.)상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137R 

대분류 업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I-「}Aζ그케 
정보서비 λ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는j내 으 cε::> 
기술서비 λ 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λ업， R 예술， λ포흐 및 여가관련 서비λ업， S 협회 

및 단처1 ， 기타 개인 서비λ업，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저l 외 
O 공공행정 • 국밤 및 사회보장행정，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U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4 지수 분류체계 

@ 업종지수 

- 총지수(도소매업 등 지수작성대상 13개 산업대분류를 종합) 

- 대 ·중·소분류 등 업종별 지수 

@ 특수분류지수(6개 분류) 

- 정보통신기술(ICT) , 관광， 환경， 물류， 스포츠， 문화서비스업 

5 가중치 

@ 기초자료 

- 서비스업총조사， 운수업통계조사 결과자료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산정 

지
수
 
작
성
 
개
요
 



* 부가가치 항목 : 인건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영업이익， 간접세(보조금 공제) 

@ 확대가중치 적용 

- 비채택 업종의 부가가치를 세분류내 채택 업종의 부가가치 크기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해당업종이 없을 경우 또는 비채택분의 비중이 과다한 

업종은 상위분류로 확대 배분 

@ 업종별 구성비 산정 

- 2005년도 업종별 부가가치를 추정하여 서비스업 전체를 1000.00분비로 

하여 구성비를 산정 

6. 디플레이터 

@ 경상지수를 불변지수로 바꾸기 위하여 작성 

@ 이용자료 : 2005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 최종 수요항목별 생산유발의존도에 의거 소비지출， 투자의존도 크기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물가지수를 구분 적용 

7 지수편제 

@ 지수산식 : 기준시 고정 가중산술평균법을 이용 

뻐
 

째
 
-

[‘
-R-
” 

z 
-

* Vo 기준시점 매출액， Vt 비교시점 매출액， Wo 업종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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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산식을 풀어보면 

- 최소단위 업종지수 

비교시 월별 매출액 
· 업종 지수 = 

기준시 (2005년) 월평균매출액 
x 100 

- 상위 업종지수 

· 업종 지수 = 
Z(최소단위 업종지수 × 업종 가중치) 

Z업종 가중치 

8 지수작성 방법 

- 최소단위 업종별 지수는 해당 월의 경ÃJ-금액으로 평가한 매출액 등 업종별 

지수의 기초자료를 기준년도(2005년)의 월평균 업종별 기준액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상위 업종은 업종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업
생
산
차
수
 
작
성
 
개
요
 

@ 경상지수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물가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하며， 월별경상매출액 중 가격 

변동분을 제거하여 업종의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 

@ 계절조정지수 

- 불변지수를 산출된 계절인자로 나누어 작성하며 계절의 변화에 의한 요인을 

제거하여 서비스업동향을 순수 경기변동 측면에서 파악 



9. 지수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가. 기초자료의 성격 

@ 서비스업종은 통일된 지수 작성 계열에 대한 선정이 곤란 

- 업종에 따라 기초조사 내용도 매출액， 판매액， 영업수익， 수수료수입액 등 

업종별 계열이 다양함 

- 따라서 지수작성시 업종별로 생산활동의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계열을 선정하여 기초자료로 채택 

나.기초자료 

@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자료 

@ 외부기관 행정 및 통계자료(금융 · 보험업， 의료업 등) 등을 종합 

10 지수개편 

@ 목적 

- 서비스업의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 

-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와 기준년도를 일치시켜 지표간에 상호 비교 

및 분석과 지수 이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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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0, 5자 연도를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실시 

- 개편을 하지 않는 연도에는 매년 연간보정을 실시 

※ 지수 계열 및 자료 수집 기관 

자동차판매업 * 월간 수입자동차 판매액 

차량용 연료소매업 1 월간 차량용 연료 판매액 

가정용 연료소매업 1 월간 가정용 연료 판매액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철도운송업 | 월간 운수수입 

영화 및 비디오물1 
사여어 ; '~~I 월간 영화관 입장권 판매액 
。 。 님 | 

일반은행 * 월간 대출금 평균잔액/ 영업수익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 월간 대출금 말잔액 

한국철도공사 

영화진홍위원회 

투자기관 월간 대출금 말잔액y 간접상품잔액 

보험 및 연금관련 서 1 
| 월간 생명보험y 손해보험 비례수당 

비스업 * 
생명보험업 l 월간 영업수익 
손해보험업 | 월간 경과보험료수입 

의료보험 업 | 월간 보험료 수입(징수액l 결산기준) 

금융시장관리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중개업 

-*.~.ïì~한「 • 걷r ‘-τr 기→〕 

대학교 * 

병원업 

의원업 

경주장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지정 폐기물 수집운 
처그1 어 * 

월간 영업수익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한국거래소 
수
 
작
성
 
개
요
 

월간 주식거래대금/ 간접투자상품 |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월간 부동산 거래실적 및 국민주택채권| 
|한국토지공사y 한국예탁결제원 

발행액 l 

월간 경비지출액 

월간 경비지출액 

월간청구진료비 

월간청구진료비 

월간 경마권l 경륜권/ 경정권 판매액 

월간 골프장 내장객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월간 폐기물 
운반량 및 처리량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결산 자료)， 
경비 

※ 일부업종(*) 표본조사 병행 

시도교육청 

기획재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마사회l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환경자원공사 

서비스업동향조사{통계청) 



1 조사지칩 관련 사례 

< 일반적인 사항 >

1. 매출액 단위를 백만원으로 조쟁한 이유는? 

• 조사단위를 조정하는 것은 다른 통계조사(서비스업총조사 등)와 조사 단위를 

일치하여 조사시 단위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소규모 업체의 경우 口H출액이 빽만원 미만으로 조샤되는 경우는? 

• 백만원 단위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기입하며， 사사오입 후 0이 되는 경우 

에는 사업체 특이사항에 실제 매출액을 기입함 

(예 : 760 ，000원인 경우 • 1백만원으로 기업 

350 ，000원인 경우 • 0백만원으로 기입하며， 특이사항에 매출액 

35만원이라고 기입함) 

3. 여러 업종올 겹업할 경우 口H출액의 조샤방법은? 

• 전수층인 경우， 주사업내용 이외의 업종이 일정규모(30%)이상이면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구분 조사 

• 규모가 작은 표본층이거나 부득이 회계처리 또는 경영관리상 분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산 조사 

l 포괄산업분류내의 겸업인 경우는 합산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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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사와 7'1 사 · 점에서 조샤하는 "준은? 

l 본사에서 일괄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는 본사에서 지사(점)의 실적까지 

포함하여 조사하며， 지역 총괄， 지역 본부 등의 명칭과 지사(점)에서 매출액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관할 지방청(사무소)에서 지사(점)의 실적만 조사 

• 본사에서 조사하는 지사(점)가 표본사업체로 선정된 경우는 사업체 대체를 

하여야함 

5. 정부 빚 7'1 자체|의 소속 빚 직속"판에서 훈'ä하는 샤업체|의 조샤방법은? 

l 소속기관의 사업소 중 월별 수입이 발생하여 매출액 조사가 가능한 예술회관， 

공원관리， 도서관， 박물관 등과 지자체의 투자기관인 시설공단， 직속기관인 

연구원， 교육원 등은 조사 

• 제공서비스의 가격이 시장가격 수준인 경우(월별 수입이 해당 사업체의 실제 

운영경비 수준)는 월별 수입으로 조사 

l 하지만 무상 혹은 무상에 가깝게 제공되는 경우(해당 사업체의 운영경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6. 겹업샤업체l는 업종별 口H출액을 구분하"까 협7'1 않은 경우까 있옴l 이련 

경우에도 불리 적으로 C갑종을 구분하여 조샤해야 하는7'1 ? 

l 업종별 매출액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분리 조사하지만 매출액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관리하는 경우는 매출액 이 큰 업종으로 포함 조사함 

부
’
 
로
「
 



7. 수생화물취급업의 경우 하역인부는 급여를 하역업체까 아닌 항만노조를 
통해 1:1 급 벌으며 노조에서 i관리하여 설저l 조사대상처까 다른 경우 이에 

대한 대체는? 

• 해당사업체를 조사 대상처로 관리하고 조사가 가능한 곳에서 조사 

8. 샤업내용에 따라 f-.J업분류를 결정하께 되는뎌| 싼업분류롤 걸정하는 ìl준은? 

• 산업분류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크기에 의해 주산업을 결정하나， 가급적 

기존의 산업분류를 유지 

9. 특성항목과 매출액의 증판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출액을 접증 

하는 더i에 한껴Iì~ 었는데 I많은 업종의 특성항목을 조샤하는 이유는? 

• 대부분의 특성항목은 매출액과 증감 방향이 일치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다른 경우에는 조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1ð. 종합휴양업(조샤표 2)으로 조샤하는 업종은? 

• 종합휴양업(조사표2)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휴양콘도운영업 

(55113)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조사 

11. 젠수총을 구분하는 첼사점의 끼흔과 구체적인 내용은? 

•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 및 운수업통계조사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지침서에 수록된 업종별 절사점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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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항목에 관한 사항 >

12. 뀐불 엄태업에서 월세와 전서l엄다{로 운영필고 있는 경우 C강대료 수~ 

조샤 방법은? 

l 전세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수입에 포함 조사를 하며， 임대수입은 주거래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로 환산 조사 

예) 윌세 : 300만원， 전세 1억， 

4 55% 

• 월임대료수입은 338만원(300만원+(1억xO.0455/127R월)으로 조사 

조사당월의 주거래은행의 정기예금금리 : 

13. 연수원I 젝헨훈렴ìJ판 등의 경우 매출액은 경생겸비쟁행액을 조샤해야 하는되l 

수ìJ냉으로부터 벌는 수강료 수업이 있을 경우 tJH출액에 포함하는"F.J? 

엎
관
련
 
부
록
 

일반관리비를 사업비， 경상경비집행액(인건비’ 매출액은 

합산한 금액)만을 조사 

직원훈련기관의 • 

매출액 조샤요령은? 14. 국렴공월의 

l 국립공원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입장료， 주차장수입， 시설임대수입 등)을 조사 

※ 2007.1부터 입장료 폐지되어 입장료 부분 제외하고 조사함. 차후 입장료 

관련 정책 변경시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후 조사 

15. 학월에서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연월수도 중복하여 파악하는"F.J? 

l 여러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수강인원은 1인으로 산정하여 조사 



16. 육상화불휘급업은 휘급화물량 조샤까 어련움. 이에 대한 대처는? 

• 육상화물취급업의 취급화물량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수상 및 항공화물 

취급업 등 조사가 가능한 업종에서만 조사 

17. 골프장의 퀘디 (꺼|업보조요원)까 다른 사업체로부터 밭은 종샤자수인 

경우 끌프장의 종샤자로 보아야 하는7'1 ? 

• 인력공급업체에 소속된 경우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종사자수에서 제외 

18. 011석장의 경우 예석은 없이 부대시옐의 수업반 벌생펀 경우아l 매출액 

조사방법은? 

• 예식장에서 직영하는 부대시설 수입도 포함 조사하므로 예식은 없이 직영 

하는 부대시설의 수입만 발생된 경우도 매출액으로 조사하며， 단 면세점의 

수입은 특이사항에 기재 

E훔 호텔업의 경우도 음식점， 면세점 등 부대시설의 수입을 모두 조사 

19. 유'"원에서 분끼 또는 반ìl어l 정액으로 l굽C웰하는 수업료의 조샤방법은? 

l 분기 또는 반기로 미리 납입하는 수업료의 경우는 월별로 균등 배분하여 

조사 

E훈 유치원과 같이 모든 원생이 분기에 일괄적으로 납입하여 금액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월별로 균등 배분하여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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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 그러나 골프장， 운동시설운영업 등의 분기별 이용료 등은 모든 이용자가 

일정한 시점에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월별 균등 배분이 용이하지 않으묘로 

이용료 수입이 발생한 월에 모두 조사 

대출액을 조샤 수ìH웰이 소요되는 샤업인 경우 20. 건축옐껴|업 등과 같이 

하는 요령은? 

l 특정 사업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월별 진척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진척률에 의한 조λ까 어려운 경우 월별 

수입금액을조사함 

21. 병옐유"'，웬과 갈이 수업료는 모두 교육청아l 냄업필고 보조급으로 훈영 

되는 경우 조샤방법은? 

• 수업료는 제외하고 봉급 등 경상경비지출액을 매출액으로 조사 

업
관
련
 
부
록
 

나타날 경우 높께 비중이 객옐수C랩보다 

조샤하는~， ? 

수업이 22. 호텔업의 부대시 설 

매출액이 많은 업종으로 

속하므로 매출액에 음식점， 욕탕시설 등은 호텔업의 편의시설에 

관계없이 호텔업으로 조사함 

l 호텔업의 

직월근무얼수와 고객사용얼수까 얼"'，하지 않을 

경우 영업얼수 조샤방법은? 

샤업체l에서 23. 여|석장 등의 

• 직원근무일수로 영업일수를 작성함 



E종 조사당월 중 휴무 없이 가동 중인 창고업， 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서비스 활동이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은 조사당월의 

전체일수를 영업일수로 작성 

24. 조샤대생샤업체l의 종샤자수에 다른 샤업체에서 벌은 종샤자수까 포함 

되는7'1 ? 

• 인력공급업체의 종사자수에 다른 사업체로 보낸 종사자수로 포함되므로 

조사대상사업체에서는 종사자수에서 제외함 

25. 아르바이트I 파트타엄제l 종샤자 등의 종샤자수에 대한 조샤 방법은? 

• 조사대상월의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용되고 있는 인원을 종사자수로 조사 

26. 훈송업 중 수송인월수 파악이 불까능한 업종의 조샤방법은? 

• 수송인원수의 조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파악하여 조사 

27. 출판I 영상I 방송통샌 맺 정보서비스업과 얘l술I 스포츠 맺 여까판련 

서비스업 중 특성항목의 I다악이 불까능한 업종의 조사방법은? 

•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공중파 방송업， 도서관 등의 업종은 

관람객수 또는 입장객수의 조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파악하여 조사 

28. 조샤태생샤업체의 7'~원봉샤7'~ 수를 종샤자수에 포함하는7'1 ? 

l 종사자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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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품 자원봉사자의 예시 - 여름방학 동안 박물관 등에서 무급으로(차비와 점심 

식사는 제공) 종사하는 대학생 

28 , 새로 배포된 조샤표이| 숙박업과 옴색점업의 특성항목이 빠펴 댔는더1 ， 

조샤에서 저l외펀 껏인까? 

• 종래 조사표상에 숙박업의 ‘객실수’와 음식점업의 ‘객석수’ 특성항목이 있었으나， 

’09년도 조사표에서는 이를 제외했으므로 조사하지 않아도 됨 

29 , 조샤대생업체l인 한석당에서 ]::1역내 축저Jì l판(1 주얼j 동안 석당 분을 닫고 

맹샤장에서 영업을 했다l 이 경우 뱅샤장 영업매출액을 석당 배출액으로 

불 수 있는까? 

• 행사장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시키고， 특이사항란에 기재 

3ð, 비주귀용 뀐불 업대업(68112)의 경우 전서l급 빚 보증금은 조샤태생 웰의 

시중은맹 정，ìl예금금리를 적용하혀 월업대료로 환샌δ}혀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중은뺑킥 쟁.ìl여담급리는 무엇올 ìl준으로 적용하혀야 하나요? 

•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해당 지역 주거래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함 

3 1. 2ðð8년 7월부터 시행펀 노인장ìl요양보험제도로 OJ.하{ 샤효l복지서비스C갑 

중 노엔꺼주 복]::1 시설(871 1) 조사방법이 어I펌께 변경됐나요? 

• 노인거주 복지시설(8711)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해당 시군구청에서 직접 

시설로 집행되는 예산액만 조사하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지급되는 

부담금은 조사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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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치헨의 t:{!학ïlìJ 동안 영업얼수의 조샤방법은? 

• 방학기간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업일수는 직원 

근무일수를 조사 

33. 2009년 1월부터 초중 빚 고등학교 조샤방법이 어E펑께 변경됐나요? 

• 2009년 1월부터 초중 및 고등학교 경상경비지출액 모두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댐(에듀파인)을 사용하여 일괄조사 

34. 시도교육청 조샤할 때 1:1 방교육행재정통힐시스댐 (011듀파인)올 어E펌께 

이용하여 초중 빚 고등학교 경생겸비를 조샤하나요? 

• 에듀파인 메뉴 중 “재정분석시스템-사업정보분석-집행실적관리-경상경비 

집행실적”에서 회계연도와 집행연월 선택한 후 조회 하면 해당월의 초·중 

및 고등학교별 경상경비집행액이 출력됨 

35. 시도교육청 조샤할 때 초중 빚 고등학교 종사자수 ïI흔은? 

• 종사자수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수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수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 

36. 생조획샤의 매출액 조샤방법은? 

•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가 아닌 실제 상조비로 지출된 금액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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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엔I 위성 맺 끼타 방송업으로 분류되어 앗는 샤업체l의 IJH출C객어l 

팡고수업이 포함되는7'1 ?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의 매출액은 영업수입(광고수입， 시청료 

수입 등) 및 유선임대료 수입을 조사 

< 산업분류에 관한 사항 >

38. 011석장으로 분류되어 앗는 샤업체n~ 용석점업을 겹업하면서 예석장 

샤용료는 무료얼 경우 싼업분류는? 

l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된 사업인 예식장업으로 분류 

E놓 호텔， 휴양콘도， 예식장 등은 부대시설의 매출액과 관계없이 호텔업， 휴양 

콘도운영업， 예식장업으로 분류 

39. 장의사업의 싼업분류는? 소
 업
 관
 련
 

• 운송만하는 경우는 49233(장의차량운영업) 부
’
 
로
「
 

• 운송과 장의용품을 취급하는 경우와 운송， 장의용품 취급 및 장례식장 운영은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업)으로 조사 

4ð. 콘도석 민박시옐훈영업인 펜변의 션업분류는? 

•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55119)로 분류함 



< 사업체 관리 >

4 1. 표본샤업체l까 대체l된 경우 샤업체| 판리변호까 'ðð' 에서 'ð l' 로 

부여되고 있는뎌| 연도까 바뀌는 경우 처리방법은? 

• 연도의 변경과 관계없이 차기 개편까지 부여된 관리번호로 지속됨 

42. 첸수층에서 누락펀 샤업처l롤 샌규로 벌「션하였을 경우 대처방법은? 

l 서비스업동향 명부에 없는 전수층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체 및 누락사업체는 

발견 즉시 대상사업체에 포함하여 매월 조사해야 함 

43. 표본사업체 대체l시 I 종샤자수와 디H출액의 유샤여부롤 판안하여 대체하고 

앗는뎌l 종샤자수와 매출액 중 우선쩍으로 고려할 항목은? 

• 매출액와 종사자규모 모두 유사한 규모를 대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두가지 모두 합당한 대체사업체가 없는 경우 매출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대체 

44. 여|석장업 표본 대체l시 상시부펴|를 병행하는 샤업체l로 대처l까 까능한~I ? 

• 상시부페의 매출액 비중이 큰 경우 예식장업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 가급적 

다른사업체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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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련〉 

45. 샤업체l 변호까 4ðð1-ðð인 샤업체까 펴l업하여 대체하려고 벌니다. 어E평께 

대체하여야 하나요? 

-CD 사업체4001-00 유고 - 메뉴[2.1 사업체관리]에서 사업체4001-00을 조회 

하여 ‘수정’버튼을 클릭한 후 유고코드를 입력(예 13 폐업 등)하고 ‘저장’ 

버튼을클릭 

@ 사업체4001-01 대체 - 메뉴[2.1 사업체관리]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대체되는 사업체4001-01 추가한 후 유고코드를 입력(03 신규)하고 ‘저장’ 

버튼을클릭 

46. 전수층 샤업체까 펴l업하여 대처l하려고 합니다， 어댐께 대처l하여야 하나요? 

• 전수층 사업체를 폐업처리하고(46번의 CD 참고)， 대체할 신규사업체를 추가 

할 때에는 서비스업동향과에서 별도의 사업체번호를 부여받아 조사 

47. CASI 사업체에서 조샤대생"판에 빼샤이트 정속하였는더1，조샤대생 

"판이 아념’ 이라는 I탤업창이 뜨변서 C뀔력이 필 ~I 않옵니다. 어댐꺼l 

해야하나요? 

• 매월 조사대상 기간에 지방청 총괄자(담당자 구분 4, 예: AA, BA)가 메뉴 

[7.5.2 CASI작업관리]에서 조사대상월의 입력허가여부를 ‘예’에 체크하여 관리 

48. 서비스업동향조샤 인터넷조샤(CAsl) 빼샤이트 점속 시 어l권쿄드4ð4의 

오류까 나타나는 경우 조~I 방법은 어E평꺼되나요? 



• 에러코드404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CASI사이트를 

등록하거나， 팝업차단 설정을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CASI사이트 등록 

익스플로러 창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수 있는 

사이트에 CASI 사이트url 등록(http://se. nso. go. kr) 

- 팝업차단 설정 

익스플로러 창 상단의 도구 • 팝업 차단 • 팝업차단 설정 • 허용할 

웹사이트 주소에 *.nso.go.kr 입력 • 추가버튼 클릭 • 닫기 

(팝업차단을 수행한후 하단에 [사용자지정수준] - Active X 컨트롤 및 플러그인 

설정(사용안함이 있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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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법 관련 조항 

가. 통계법 I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284호] 

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1)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 · 평가 또는 경제 · 사회현상의 연구 · 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Jl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 · 평가 또는 경제 · 사회현상의 연구 · 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산， 통계작성계획 다] 

^ 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
관
련
 
부
록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1)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 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볍에 따라 작성 

하는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Q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통계작성의 숭인)0)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0)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저11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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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저111항에 따른 협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D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자료(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r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 당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l=ll 
;’<

관리기본법」 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에 한 

업
관
련
 
부
록
 

한다) 

2. r지방공기업볍」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r유아교육법J r초 · 중등교육법」 다른 법률에 밖의 二lr-:-1드「。버 
• '-0 -ιl!..-:t:f ’딘 」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시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 

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 · 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자료제출명령)CD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실지조사)CD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 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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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통계웅답자의 성실웅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 

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33조 (비밀의 보호)CD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통계종사자 둥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 

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자료제출요구)CD통계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퉁)CD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 

기관을 제외한다)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업
 과
」
 
련
 
부
’
 
로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 

행위의 시정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계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 

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저11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 

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 · 보유 또는 관리 

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 

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제40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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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산업 분류 

※ 포괄산업분류내 산업분류가 변경된 경우 계속 조사하며， 조사표입력시 반드시 

변경된 산업분류를 입력 

C뼈훌흉:흙 r씌않표 짧훌훨 이 ‘γγ까γι ‘ ~ ιι 치쫓꿇J좋혈蠻;흑 ι 

E. ðf수·폐기물 처리，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원료재생 및 환경 37011 하수 처리업 

복원업 (37-39) 3702 분뇨 및 죽산분뇨 처리업 

37021 분뇨 처리업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1 
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3 건죽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 건축 폐기물 처리업 

4910 철도 운송업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9102 철도 화물 운송업 49102 철도 화물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22 시외버스 운송업 4922 시외버스 운송업 

4923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49231 택시 운송업 49231 택시 운송업 

4931 와물자동차 운송업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40 그 A二 i二ιf긍 ~ ~~ 口r z 。rεA능rB껴 

49401 |택배업 
49402 |늘찬 배달업 

5011 외항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H. 운수업 (49 - 52) 
50112 

5012 내항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110 정기 항공 운송업 

51101 등〈그}二 50 ‘rj :o'기H 드 L으」i Ci3: 。tj{ 51101 항공 여객 운송업 

51102 항공 화물 운송업 51102 gJι 。끄 ~f돌 口 긴 〈그:는 A; C 며서 

5210 보관 및 장고업 

일반장고업 

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52912 여객 화물 자돔차 터미빌 운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1 二。il 등 。L ε ι극。~ 。디{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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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5912 



K. 금융 및 보험업 

(64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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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7153 I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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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ι 꿇;훌월 업훌훌 
721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 맨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맨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상담 및 관련 맨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맨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서비스업 (70 - 73) 7320 전문 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30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74211 건죽물 일반 청소업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74220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751 이〕려「고ι」=닙1 q ?ξ1 • 끼」요ζ그만ζ: 서〕어디 

지원 서비스업 
75110 |고용 알선업 
75120 。2J~ 二c:E3 二""그 。tjf 

(74 - 75) 7521 여행사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딩 서비스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11 유아 교육기관 

85110 유아 교육기관 
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85211 초중학교 85211 초중학교 
85212 일반고등학교 85212 일반고등학교 

8530 고듬 교육기관 

85301 전문대학 
P 교육 서비스업 85302 대학교 

(85) 85303 대학원 

8550 일반 교습 학원 

85501 일반 교과 학원 

85502 외국어 학원 

85503 방문 교육 학원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 

85509 기타 일반 교습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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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 8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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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고E근고 X c:>} 1 。Ir。c그j 어 "" 91121 그E므l iI Z c;>F 드 '"즈r。 c:j> 。tj{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6 그근~~<2그4ζ 닙EX 。} 고 。:。。j 。며{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관련 서비스업 

(90 - 91) 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 5커 님C그L 드 ιg- 。C그j 。tj+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9124 캠블링 및 베팅업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 

9411 산업 단체 

94110 산업 단체 

9521 자동차 수리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i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31 가전제품 수리업 

95310 가전제품수리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11 |이용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96112 |두발미용업 

및기타개인서비스업 9612 욕탕. Df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 시스업 

(94-96) 도--，오 E C>}。tjf 96121 .<i국1E C〉F。tj{ 

마사지업 96122 마사지업 

세탁업 

산업용 세탁업 

96912 가정용 세탁업 

96913 세탁물 공급업 

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 니 :업 

96922 화짐r ， ， 1 분양 및 관리업 

그오1 71 타 분류안된 개인 서비 :업 

96991 예식장업 



4, 업종별 절사점(종사자수) 및 산업분류 참고표 



2면 서비스업 t닐1:1 

-ri:!: 

、?/ *lL촬훌종 
~ 

치 찌니까 醫활 활‘활찌、j 
; ζ ι ι 길 훨휠츠 ‘/ ‘ 

58219 기타 게임 소쓰 E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 λ텀 소표 E 워|어 개발 및 공급업 250 
58222 응용 소 μE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0 
59120 영화 및 비디오물 및 방송 μ 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λ업 16 
59141 영화관 운영업 본청조사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 
60100 라디오 방송업 53 
60210 지상파 방송업 227 
60221 쓰로그램 공급업 29 
60222 유선 방송업 61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40 
61100 -c:「〉 τ'ð~ 닙、4 전수조사 

61210 유선통신업 절사표본 

61220 무선전화업 절사요본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절사표본 

62010 킴뷰터 μ 로그래밍 서비 λ업 250 
62021 컴류터시 λ템 통합 자문 및 구죽 서비 λ업 절사표본 

62022 킴류터시설 관리업 48 
63111 자료 처리업 58 
63112 호λ팅 및 관련 서비 λ업 58 
63120 쏘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 λ업 111 
63991 데이터베이 A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11 
64121 국내은행 절사요본 

64131 신용조합 본청조사 

64132 상호저죽은행 본청조사 

64201 자산운용회사 본청조사 

64911 금융리λ업 절사표본 

64913 신용카C 및 할부금융업 절사표본 

64919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절사표본 

65110 생명 보험업 본정조사 

65121 손해 보험업 본정조사 

65122 보증 보험업 절사요본 

65131 건강 보험업 전수조사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본청조사 

65301 개인 공제업 55 
65302 사업 공제업 113 
65303 。è! 二E그그 。t4j 전수조사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전수조사 

66121 증권 중개업 본정조사 

66201 손해 사정업 27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90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 λ업 전수조사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7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절사표본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절사요본 

m피
 서
비
스
업
관
련
 

부
’
 
로
「
 



。4
t=l 

68212 부동산 관리업 

자동차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70112 

70121 

71101 

71202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3 고C그L τII 등 ='긍 ~끼FA C:f> 。tj{ 

71400 시잠조사 및 여론조사업 

l 업 

서비λ업 

72111 컨축설계 및 관련 서비 λ업 

조경설계 서비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맨지니어링 서비λ업 

72129 기타 맨지니어링 서비 λ업 

r질성분 검사 s 
기타 기 

인테리 

73202 제품 디자인업 

각 디자인업 

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143 
본정조사 

70 
70 

70 
70 

130 

177 

57 

76 
25 

69 

113 

23 
29 
17 
16 
12 

107 



t:::I튿를 
"'ïL!: 2펀 서비스업 

88 

135 
87 

65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74220 

75310 

전수조사 85211 초·중학교 

업
관
련
 
부
록
 

126 

본청조사 

62 

는딛 

본청조사 

126 
30 

일반 교과 학원 85501 

18 
35 

14 
59 

65 

90121 
90122 

절사표본 켜 3. Ã~ 。 여 。4
。 I~d ""i:!:"" ζ;; 1=1 91113 



91131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87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8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50 

91139 그외 기타 λ포흐시설 운영업 50 

91191 λ포흐클럽 운영업 절사표본 

91199 그외 기타 λ포흐 서비 λ업 26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30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25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25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27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10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절사표본 

91249 기타 검블링 및 베팅업 절사표본 

94110 산업 단체 81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163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56 

95310 가전제품 수리업 91 

96111 이용업 10 

96112 미용업 47 

96121 s-s「a E C3F。tj{ 61 

96122 마사지업 26 

96911 산업용 세닥업 27 

96912 가정용 세닥업 24 

96913 세닥물 공급업 28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λ업 53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31 

96991 예식장업 76 

37011 하수 처리업 76 

37021 분뇨 처리업 33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13 

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86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본청조사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86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60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본청조사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67 
」←



·이 조사는 서비스업부문의 월간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 

(국가지정통계 10150호) 입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 

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서비스업동향조사 조사표(~씩) 

서비스업동향조사표[1 ] 
-일반업종-

월문 (확정， 잠정) 200 년 승인(협의)번호 
제 10150 호 

사엄체명 

며
。
 

종사자수 G긴 

기입합니다) 

〔그일 

(※표시는 통계청에서 

며 월간 영엄일수 

댐 월간 영엄실적 

(1) 주요사업내용 
(2) 월간매출액(백만원) (3) 업종별 특성항목 

※산엽분류 
(업종명) 천 백 십 억 i 천만 백 십 

백 십 일 :3→ζ 
억 억 억 만 

※항목명 ※단위 
만 

만 전 

합 겨l ****** *** * * * * * * 

1) 월간매출액은 업종 및 사업체 특성에 따라 매출액， 영업수익，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 

패비고(매출액 증감사유 사엄체 특이사항 등)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사업체 
응답자 조사담당자 

증감사유 증감사유 특이사항 

-님「 

성 며。 

져'-'- 화 

F A X 
E-mail 

형 겨l 통 굉: 



요령】 【조사표 작성 

다E월간 영업실적 

1. 일반적인 유의사항 

。 이 통계조사의 목적은 서비스업의 월간 매출， 영업 
활동 등을 파악하여 국가 경제정책 및 기업 경영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1)주요사업내용 

。주로 제공"ð}는 서비스 내용을 기업하며， 제공 서비스 

(사업의종류)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매출액(영엽수엽)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업 

。행정구역분류부호， 산엽분류，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담당자ID는 통계청에서 기입 

。월간 매출액의 조사단위는 백만원이며， 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작성 
(에 : 51+， 856천원인 경우 • 55백켠원으흐 기업) 

제공 

특벨 

(2) 월간매출액(영엽수입액 또는 경상경비지출액) 

。매출액(영업수입액) :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 
등으로 벌어들인 수엽 금액(매출부가가치세액， 

소비세 등 간접세는 매출액에서 제외) 
II. 조사표 항목별 작성 요령 

。 경상경비지출액 : 매월 지출한 경비 중에서 자본적 
지출(건물 증 • 개축비，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기계 
기구매입비 등)을 제외한 경상비 지출액 

(인건비+임차료+세금과 공과+감가상각비+기타비용) 

rn월간 영엽일수 

。한달 동안 실제로 영엽한 일수를 말하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하였더라도 영엽일수에 포함 

짜
 

사
 
종
 

밍
 

0J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엽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λ}자 등을 모두 
합한총종사자수를 기입 。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동월에 비해 :1:20%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와 사엽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증감사유란에 자세히 기엽 
。본새점)의 경우는 본새점)과 지새점)에 근무하논 
모든종사자수를 기업 

I참고】 업종별 매출액 개념 및 특성항목 

II단위 
하수 및 폐기물처리댄히수처리，: 1\ ff I'T' 

폐기물처리엽만 해당 :lV.I/ .1 

수송인원수 명 
취급화물량 lWT 

영엽수엽액(수수료) 

영업수입액(운송수수료) 

영업수입액， 매출액 

·하수·폐기물 처리엽 

·운수엽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엽 

총가엽7-}수(전기통신엽만 해당) 영업수입액 

뼈
 대 

임대연면적(부동산임대업만 해당) 
차량보유대수(운송장비임대업만 해당) 

신용카드엽(수수료+이자)， 금융(여신액) 
보험(보험료수입) 

영업수입액(임대료， 수수료)， 
기성 액(부동산공급업) 

그우 디.1 H 려어 
"0 Ö ^그」디닙 

영업수입액(수수료)， 경상경비지출액 

며 
。수강인원수(학원만 해당) 

며 
。관람자수 및 입장객수 영업수입액(입장료) 

·부동산업 및 임대엽 

·λ 

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중등， 고등교육기관 

.. 학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 
개인서비스업 

건 예식건수(예식장엽만 해당) 영엽수엽액(수수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협조해 



서비스업동향조사표[2] 
·이 조사는 서비스업부문의 월간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 

(국가지정통계 10150호) 입니다. 

-종합휴양업-

승인(협의)번호 
제 10150 호 

200 년 월분 (확정， 잠정)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 33조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 
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엄체명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며 월간 영엄일수 일 G김 종사자수 

댐 월간 영엄실적 

(2) 월간 매출액(백만윈) (3) 업종별 특성항목 
(1) 산업분류 

.3ζ→ 
천 B-l11 십 

억 
천 백 

※항목명 ※단위 
십 

만 천 백 십 일 
역 <?:j 억 만 만 만 

@숙박업 
。호텔(5511 1) 

。휴양콘도운영업(55113) 
(55 1) 

。기타 

소 계 (55 1) ***** *** ‘tνI、 * * * * * 
@음식점엽 (56 1) 
@ 。골프장(9112 1) 0H1자 。캐 「스 1 며。 

스포i 빚 。〈카장(91122) 입장객수 ~ 

오락관련업 。유원지 빚 테마파크(91210) '1J AJ-7~ 각 í 며。 

(9 1) 소 계 (9 1) ***** *** * * * * * * 
@기 타 
(5) 합 계 (CD+ (2)+ (3)+ @) ***** *** * * * * * * 

ε흉= 종합휴양업은 각 사업(업종)부문별로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매출항목에 

구분 기입 

困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사엄체 특이사항 등) 

전월대버 전년동월대비 사업체 
응답자 조사담당자 

증감사유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 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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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작성 요령(종합휴양업용)】 

1. 업종개요 

。 종합휴양엽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제1종종합휴양업)과 관 

광숙박업 시설(제2종종합휴양엽)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 

(관광진홍법 시행령 제2조(관광시설의 종류)) 

11. 일반적인 유의사항 

다김종사자수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모두 

합한 총종사자수를 기입 

。 본사(점)의 경우는 본사(점)과 지사(점)에 근무 

하는 모든 종사자수를 기 업 

。 이 통계조사의 목적은 서비스업의 월간 매출’ | 밍 월간 영업실적 
영업활동 등을 파악하여 국가 경제정책 및 

기업 경영계획 수립 둥을 위한 기초자료를 l 。 종합휴양엽은 숙박， 음식점， 골프장， 스키장 

제공하는데 있음 |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정으로 이를 

。 행정구역분류부호， 산업분류，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담당자ID는 통계청에서 기입 

。월간 매출액의 조사단위는 백만원이며， 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작성 

(에 : 54， 856천원인 경우 • 55빽안원으효 기업) 

川. 조사표 황묵벌 작성 요형 

rn 월간 영업일수 

。 한달 동안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말하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하였더라도 영업 

일수에 포함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업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엽부문별로 

해당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입 (매출부가가치세액 둥 

간접세는 매출액에서 제외) 

• 숙박업(551) ... 호텔엽(55111)， 휴양콘도운영업(55113) ， 

기타 

• 음식점업 (561) 

•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91)…골프쟁91121)， 스키쟁911껑:)， 

유원지 및 테 마파크(91210) 

• 기타…도소매업 등 

[1J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동) 

。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동월에 비해 :1:20%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와 사업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증감사유란에 자세히 기 업 



서비스업동향조사표[3] 
·이 조사는 서비스업부문의 월간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 
(국가지 정 통계 10150호) 입 니 다. 

승인(협의)번호 
제 10150 호 

샤엽처|영 

-사회복지서비스업-

200 년 월분 (확정， 잠정) 

※산엽분류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 

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엽채고유번호 

뎌] 월간 영업일수 [I그일 댐 종사자수 

댐 월간 매출액 (경상경비지출액) 

(2) 월간 매출액 (백만원) 
(1) 산업분류 

3ζ-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노인거주 복지시설(871 1) 

@ 거주 복지시설 。섬신장애인거주 복지시설(8712) 

(871) 。기타 거주 복지시섣(8713) 
‘ ‘· “ ‘’‘’ ‘. ‘’ 

소 계(87 1) 

。보육시 설(872 1) 
@ 비거주 복지시설 

。기타 비거주 복지시설(8729) 
(872) 

소 계(872) 

@ 합 계 ((j)+ (2)) 

E되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사업체 
응답자 조사담당자 

증감사유 증감사유 특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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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작성 요령(사회복지서비스업용)】 

1. 업종개요 

。사회복지서버스업 :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거주 및 비거주 복지시설이 모두 

포함됨 

@거주복지시설로는 노인거주(양로， 설비양로， 

노인요양， 설비노인요양) , 섬신장애인거주 

(신체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약물남용자)와 

기타거주(아동 및 부녀자， 부랑인 등)가 있음 

@ 비거주복지시설로는 보육시설(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과 기타비거주복지시설 

(직엽재활원， 봉사단체， 사회복지관 및 상담 

시설， 무료급식소 등)이 있음 

11. 일반적인 유의사항 

。 이 통계조사의 목적은 서비스엽의 월간 매출， 

영엽활동 등을 파악하여 국가 경제정책 및 

기엽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행정구역분류부호， 산엽분류，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담당자ID는 통계청에서 기업 

。월간 매출액의 조사단위는 백만원이며， 단위 

미만은 사사오엽하여 작성 

(에 : 51J.， 856천원인 경우 • 55백연원으효 기엽)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1. 조사표 항목별 작성 요령 

디〕 월간 영업일수 

。 한달 동안 실제로 영엽한 일수를 말하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하였더라도 영엽일수에 포함 

다김 종사자수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모 

두 합한 총종사자수를 기 업 

。 본사(점)의 경우는 본사(점)과 지사(점)에 근무 

하는 모든 종사자수를 기 입 

댐 월간 영업실적 

。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 또는 예산집행액임 

。 사회복지서비스업 (87) 매출액 개념 

·산업분류별 각 시설에서 해당 시 ·군·구로 

월별 결산(보고)하는 경상경비집행액을 매출액 

으로 기엽 

=응단， 윌별 미결산(보고) 시 · 군 • 구의 경우에는 

시설로 매월 지급하는 예산집행액(운영비)을 

매출액으로 기입 

[I]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사엽체 특이사항 등) 

。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동월에 비해 :t20%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와 사엽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증감사유란에 자세히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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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펀 도소매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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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조사 유의사항 

가. 조사표 작성전 

。 조사담당지는 대상사업체의 사업주(또는 웅답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체의 영업실적 및 유고발생 둥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록 

- 사업체의 세일행사 휴업 전출 등을 파악직후 조사기록부 등에 바로 기재 

하여 금월 또는 익윌 조사시에 활용 

O 사업체 변동사항 사전파악 및 처리 

- 매월15일까지 사업체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유형별로 처리(‘4. 사업체관리 

요령’ 참조) 

· 사업체 조사중지 및 표본층 사업체 대체 등은 지침서를 숙지하고 서비스업 

동향과와 협의를 통해 15일까지 완료 

· 사업체명 및 관할구역내 소재지 변경 등은 내용만 보완 

- 휴업사업체는 매월 확인하며(판매액 ‘0’으로 조사)， 휴업상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서비스업동향과에 통보하여 조치 

O 사업체의 산업분류 변경 또는 착오 여부를 파악 및 처리 

- 사업체의 영업활동 변동시 산업분류 변경이 되는지 확인 및 서비스업동향과에 

질의 

· 대표업종내에서 산업분류 변경은 변경된 산업분류를 통보후 계속 조사 

조
 사
지
침
 



· 대표업종을 벗어나는 산업분류 변경은 전수층의 경우 조사중지하고， 표본층은 

사업체대체 

。 전자조사방식(CASI)으로 조사히는 사업체는 3개월 기준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요사업내용 및 사업체 현황을 파악해야 함 

나. 조사표 작성시 

O 신규 사업체는 조사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정상업무에는 조사기록부 이용 

가농 

- 조사기록부에 매월의 조사사항을 기록하여 합계착오 등 조사오류 방지 및 

내용검토자료로활용 

O 상품판매액 및 재고액은 백만원 단위로 조사 

- 백만원 미만인 사업체는 사사오입하여 작성 

O 백화점， 대형마트 동의 대형매장의 경우 특정매입매장， 임대을 매장의 매출액을 

수수료가 아닌 판매액으로 작성해야 함 

- 특정매입매장의 매출액은 결산서상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체의 총매출액에 

포함되나 임대을 매장의 매출액은 용역매출액으로 기재되므로 응답자에게 임대 

을매장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수수료가 아닌 판매액을 기재할 것을 요청 

。 잠정자료는 반드시 사업체에 문의한 후 작성 

- 분기결산 등으로 입력마감(20일)까지 자료입수가 어려운 경우 사업체의 경영 

실태(전월대비 증감폭 등)를 문의하여 작성 

E종 입력마감일후 서비스업동향과 자료 확정일(22일)까지 확정자료를 입수한 

경우 서비스업동향과에 통보후 수정입력 가능 



3편 도소매얻 부문 

- 지방청(사무소)에서는 매월 잠정치로만 조사되는 사업체의 명단을 작성하여 

특별 관리(분기， 집계지연 등) 

。 조사표의 모든 항목은 빼짐없이 조사하며， 웅답거부 또는 기타 사정 둥을 이유로 

엄의로 기재하거나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됨 

다. 조사표 작성후 

O 조사내용 검토 철저 

- 조사기록부를 이용하여 전월 및 전년동월 수준 등을 분석하고 증감폭이 큰 

(+20% 이상) 경우 영업일수 등 조사변동내용 등을 검토하고 응답자에 문의 

하여 사유 파악 및 기록 

O 입력프로그램에 정확한 입력 및 중감사유 기재 

- 단위착오 등으로 판매액 및 재고액이 과대 및 과소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업 

조
 사
 지
첨
 



2 조사 대상 

가.대상업종 

(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45 - 47) 

O 도소매업은 구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 

O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산업 

등은제외 

461 
468 
4786 
4792 
47999 

(2) 도소매업과 타산업과의 관계 

노점 

O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X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본사는 도매업으로 분류 

-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관리 지사 및 본사 등은 제외 

O 건설업중 보일러공사업(가정용 보일러 설치)， 실내장식공사업(도배 및 장판 

부착)， 유리공사업(샤시설치)， 조명공사업(조명장치설치)이 도소매업으로 분류 

되지 않도록유의 

(3) 겸업처리 

O 도소매업과 타산업(제조， 건설， 운송， 서비스 등)을 겸업하는 경우 도소매업 

부문 부가가치가 큰 경우만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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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도소매업 겸업사업체는 상품판매액만 조사하고， 기타 

매출은 조사에서 제외 

(4)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 

O 도매업은 취급상품을 불문하고 구입한 상품을 일반 소비자가 아닌 도매업자， 

소매업자， 제조업자， 단체 등에 주로 판매하며， 상품이 일반적으로 진열 되지 

。}-.9...
L.:o P 

O 소매업은 산업용품이 아닌 소비재를 일반 소비자에게 주로 판매하며，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진열됨 

O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은 조사 편의상 자동차판매업(451)은 소매업으로 

조사하고， 자동차부품판매업(452) ， 모터사이클판매업(453)은 도매업으로 조사 

O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하는 경우 판매액 비중이 큰 업종으후 분류 

예) 소매매출이 8백만원， 도매매출이 2백만원인 경우 소매업의 상품판매액에 

천만원을 기입 

(5) 대표업종과 산업분류 

O 표본추출， 사업체관리， 모집단추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유사한 산업 

분류를 묶은 대표업종을 선정(산업분류 포괄범위는 부록2 참고) 

- 대표업종을 기준으로 사업체대체， 자료처리 및 공표 

O 도매업은 대표업종 167R로 구성 

GA20, GB20-GB72 

O 소매업은 대표업종 27개로 구성 

- GA10 , GCll1-GC92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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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장 사업체 

(1) 표본으로 선정한 4，000여개 사업체 

※ 2005년기준 표본추출개요 

O 모집단 :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 정비 결과(828 ，0487R) 

O 표본추출방법 : 응용절사법(종사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체는 

모두 표본으로 선정하고， 종사자수가 적은 사업체는 

표본추출) 

O 표본수 : 약 4，000개 

O 표본보완 : 매년 실시되는 전국사업체조사 및 도소매업조사를 

전수층 보완 및 사업체대체 명부로 활용 

O 출입이 특정인에게 제한되는 곳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입장료를 내는 시설(영화관， 운동장， 기차역내， 고궁， 군병원， 관공서， 학교， 

회사 등)의 구내매점， 공항 면세점 

- 외국기관 또는 주둔 외국군이 경 영하는 상점 

(2) 조사단위 

O 사업체(매장， 점포)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본사조사의 경우 기업단위 조사 

- 장소， 대표자， 회계장부가 각각 다른 경우 다른 사업체로 처리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은 한 장소에 다수의 매장을 갖고 있으나， 

매장별로 회계가 독립되지 않으므로 한 사업체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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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수충과 표본충 

O 조사대상 사업체는 종사자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구분되는데， 전수층은 해당 사업체만 대표하고(승수1)， 표본층은 표본에 뽑히지 

않은 사업체도 대표(승수가 큼)하므로， 사업체 변동시 처리방법이 상이 

- 전수층 : 사업체 일련번호 첫 자리가 1, 2, 3, 9 

.1 - : 백화점， 대형마트 

.2- 종사자수 50인 이상(무점포판매업 100인 이상)， 매장면적 3,000m' 

이상인 대형전문점， 업종평균매출액의 100배이상 

.3- : 표본조사업종중 종사자수가 절사점이상， 연간보정시 신규사업체 

.9- : 본사조사(자동차신품 판매업， 체인화편의점 등) 

- 표본층 : 사업체 일련번호 첫 자리가 4, 5, 6 

O 전수조사업종은 해당업종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며， 전수층으로 구성 

- 백화점(GCll1) ， 대형마트(GC119) ， 체인화편의점(GC122) ， 자동차신품판매업 

(GA10의 일부) 

- 표본조사업종은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구성 

O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업종 

자료출처 입수자료 업종범위 

수입자동차협회 수입자동차 판매액 GA10의 일부 

한국석유공사 차량 및 가정 연료 판매량 GC71 , GC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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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형소매점 매장 및 거래 유형 

O 대형소매점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취급상품 및 브랜드에 따라 매장유형 및 

거래방법을 다양화 

- 대형소매점이 특별한 규격， 디자인 등을 정하여 납품 

하도급거래 업자에게 제조위탁(PB상품 등) 

직영매장 I (제조위탁) - 상품의 판매， 재고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인 대형소 

매점에 있음 

- 대형소매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I! ! 직매입거래 | 판매， 재고반품이 어려움 
- 상품의 판매， 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대형소매점이 짐 

- 대형소매점이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며， 

특정매입 특정매입 
재고반품이 자유로움(판매점원은 납품업체 직원) 

- 상품의 판매， 재고 관리는 납품업자가 하나， 회계상 
매장 거래 

대형소매점내의 상품은 대형소매점이 구입(특정매입 

원가)한 것으로 처리 

- 대형소매점내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어야 소유권이 

납품업체에서 대형소매점으로 이전 
I! 

| 판매분매입 I _ 상품의 재고가 특정매입거래와 달리 대형소매점에 
전혀 없음 

- 주업체가 가격결정 재고관리 등 점포운영의 책임을 

지고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을 대형소매점에 지급 

임대을 
임대을 

(명품매장 등) 

매장 - 대형소매점은 판매대금을 통합관리하고 일정기간내에 

임대료(판매액의 일정비율)를 제외한 판매액을 임차인 

에게 돌려줌 

임대갑 
임대갑 

- 임차인이 정액엄대료를 매월 대형소매점에 지급 

매장 - 대형소매점에서 완전 독립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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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표 작성방법 

가. 관리항목(통계청에서 기업) 

※행정구역문류부호 | ※산엄분류 ※사엽처|고유번호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 사업체명 

- 간판에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간판에 있는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체 이름”과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체 이름을 비고란에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기업하며 지사인 경우 지사까지 기입 

(예 : 샘머리 둔산점 • 샘머리자동차(주) 둔산지점) 

O 행정구역 분류부호 

- 최근의 「행정구역분류부호표」 를 참조하여 시도， 시군구， 읍 · 면 · 동 코드 7자리 

까지 기입 

O 산업분류 

- 사업체의 주된 산업분류 부호를 세세분류(5자리)까지 기입 

- 사업체의 산업분류 변경은 사업체관리 요령을 참조하여 처리 

。 사업체 일련번호 : 1CD' (2)1 C3Y @I (5) @I 
- 앞의 4자리는 사업체 명부상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뒤의 2자리는 표본 

사업체가 유고로 대체될 때마다 -00 , -01 , -02- --로 수정하여 관리 

O 사업체 고유번호 : 모집단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 지방에서 부여하지 않음 

O 담당자 ID : 조사담당직원의 ID를 정확하게 기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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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조사항목 

디그 월간 영업일수 다J}] 일 

- 조사 해당월 중 실제로 영업한 일수 기입 

·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영업을 하였더라도 일수에 포함 

- 사업체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매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일수 증감사항은 

반드시 「비고」 란에 기입 

- 무점포 소매업 중 통신 판매업(4791)은 해당 사이트 혹은 전화가 운영되지 

못한 경우에만 영업일수에서 제외 

낌 월말 종사자수 닉j 명 

- 매월 말일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수를 기입 

본사조사시 지사 종사자수까지 포함하여 작성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사자를 합하여 기입하되， 다른 사업체 

로부터 받은 종사자(파견근로자， 용역직원)는 종사자수에서 제외 

@상용근로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기타종사자 

※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 법인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 자영업주의 기족이나 친인척이 무보수로 사업체의 업무를 돕는자 

로서 정규근무시간의 1/3이상을 근무한 자 

※ 급여를 받으면 상용 또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로 분류 

- 일정한 급여없이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동을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지급받는 자 

(예) 카딜러， 방문판매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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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 월평균 정상근무일수의 1/3미만 업무에 종사한 자 

· 장기 결근자(3개월 이상)， 군복무자， 하청업체 종사자 

·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특정매입매장， 임대매장에서 일하는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도급계약(용역)에 의해 파견 받은 자 

댐 매장면적 3다#τ1m' 

- 소매업(자동차판매업 제외)에 해당되는 사업체만 작성하되， 조사판위는 m2 이므로 

평으로 조사될 경우 1평 = 3.3m2로 환산 

- 사업체가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다른 업체로부터 

임차한 면적은 포함하지만 다른 업체에 임대해 준 면적은 제외 

· 조사대상 = 직영매장 + 특정매입매장 + 임차매장 

- 포함되는 경우 : 상품판매를 위한 진열장， 벽이 없는 연결통로 등 

- 제외되는 경우 : 식당， 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화장설， 휴게실， 

사무실， 창고， 주차장， 상품반입장， 종업원 이용시설， 소비자 

편익시설 등 

- 사업체의 주된 산업분류에 따라 도매업은 또 - 1 도매업만 기입하고， 소매업은 

며 -2 소매업의 상품 판매액(직영+특정매입+임대을)을 17개 상품군별로 기입하고， 

‘임대을매장이 있는 경우 임대을판매액을 제외한 상품판매액합계’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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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월간 상품판매액(부가가치세액 제외) 



5힘- 1. 도매업 (단위: 백만원) 

댐 - 2. 소매업(직영， 특정매입 및 임대을 매장분을 포함한 λ꿇판매액 기입) (단위. 백만원) 

22. 신 발 32. 의 약 품 

13. 컴 퓨 터 23. 가 방 33. 화 장 폼 

14. 가 구 24.운동，오락 34. 서적，문구 

15. 승 용 차 29. 기 타 39. 기 타 

16. 상 용 차 

19. 기 타 

- 도소매업(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의 판매액을 조사하며 음식 · 숙박， 

서비스업활동 등 타산업의 매출액은 제외 

· 조사대상 1개월간 판매한 모든 상품의 판매액(현금， 외상 및 할부)을 기입 

· 부가가치세액은 상품판매액에서 제외 

· 도매업의 수출액은 자기명의의 수출과 위탁수출을 포함 

· 대형소매점，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은 특정매입 및 임대을 매장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 상품판매액을 조사 

- 소매업 사업체의 판매상품을 3개 재별(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17개 

상품군으로 조사(부록3 참고) 

재별 정의 상품군 

내구재 1년 이상 사용이 기능하고 주로 고가 상품 
가전제품， 통신기기， 컴퓨터， 가구， 

승용차，상용차，기타내구재 

준내구재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나 주로 저가 상품 
의복， 선발， 가방， 운동오락용품， 

기타준내구재 

비내구재 주로 1년 미만 사용되는 상품 
음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서적· 

문구，기타비내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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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소매점의 매장유형별 판매액 및 재고액 조사요령 

조사범위 

- 결산서 : 판매액， 재고 모두 대형소매점에 포함 

=수 판매액， 재고액 모두 대형소매점에 포함조사 

- 결산서 : 판매액은 대형소매점의 총매출액， 매입한 상품은 특정매입원가， 

특정매입 | 재고액은 기말상품재고액에 포함 
=추 판매액， 재고액 모두 대형소매점에 포함조사 

매장유형 

직영 

- 결산서 : 판매액， 재고액 모두 입점업체의 결산서에 포함， 임대료는 대형 

임대을 | 소매점의 용역매출로 포함 
=수 판매액은 대형소매점에 포함조사， 재고액은 제외 

- 결산서 : 판매액， 재고액 모두 입점업체의 결산서에 포함， 임대료는 대형 

임대갑 l 소매점의 결산서에 용역매출로 포함 
=추 대형소매점에서 제외 

<사업체유형별 판매액 처리요령 >

@ 분기별 결산업체의 판매액 처리 

- 조사 마감일까지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사업체의 판매액을 경영실태 

등을 반영하여 잠정치로 조사 

- 잠정치 조사도 어려운 경우 지난 3개월 월평균판매액 또는 전분기 판매액을 

3으로 나눈 값을 입력 

- 분기자료를 입수하면 3으로 나누어 월별로 균등하게 입력 

@ 자료수집 지연 사업체의 판매액 처리 

조사 마감일까지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사업체의 판매액을 경영실태 

등을 반영하여 잠정치로 조사 

- 잠정치 조사도 어려운 경우 전월자료를 참고하여 보합처리하고 익월에 확정치 

조사 

@ 겸업업체의 판매액 처리 

- 주된 산업분류가 도소매업인 경우 상품판매액만 분리하여 조사 

- 연료소매는 행정자료를 통해 전체판매액을 파악하므로， 대형마트 등의 주유소 

판매액은 제외하여 조사 

@ 반품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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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혹은 반기 결산시 반품이 들어올 경우 당월에 반품액을 전부 차감 처리 

하지 말고 해당 기간에 결쳐 차감 



며 월말상품재고액 

口판매가(재고 평가방법이 판매가 기준이면 V 표시) 

- 모든 사업체가 기입하되， 소매업체는 직영 및 특정매입 매장분만 기입 

- 상품 재고액은 월말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또는 창고(자사 또는 타사)에 

보관 중인 상품의 장부상 총액을 구입원가 기준으로 기입 

- 제조업 본사는 공장에 보유 중인 재고(생산자 제품 재고)가 아닌 본사， 영업소， 

매장， 지사， 물류창고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만 파악 

- 월말 재고액=전월말 재고액+월간 구입액-월간판매액 ± 과부족 

· 과부족이 과다(전체 재고액의 +10% 이상)한 경우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 

- 사업체의 재고액 평가방법은 구입원가가 원칙이나， 매장에서 판매가로만 조사될 

경우 판매가에 체크표시한 후 기입 

· 구입원가 결정방법은 이동평균볍과 총평균법이 많이 사용되나， 사업체의 

회계기준에 따름 

.. 이동평균법 : 상품의 구입시기가 각각 다를 경우 매입때마다 다른 단가로 

가중평균 

.. 총평균볍 : (기초재고액 + 기간중 구입 재고액)/총수량 

E 비고(상품판매액 증감사유， 사업체 변동 및 특이사항 등) 

- 판매액의 증감 폭이 전월， 전년동월에 비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반드시 기입 

· 월 매출액이 400만원 이하인 사업체는 판매액 증감사유를 반드시 기입할 

필요는 없으나 기업이 바람직 

- 규모가 큰 본사 및 전수조사 사업체에 대해서는 항상 판매동향을 파악하여 

증감률이 +20% 미만이더라도 증감사유 작성 

. (예) 정기세일(12월10일 -12월25일) 실시 ; 파업으로 휴업(10월8일 -10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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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사유를 ‘성수기로 증가， ‘비수기로 

감소’ 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 

- 전월 실적을 잠정처리한 경우 사유 반드시 기입 

- 상품군 변동 등 사업체 특이사항 기입 

다. 조사기록부 작성요령 

O 사업체를 처음 조사할 때는 조사표를 사용하고， 그 이후는 조사기록부률 이용 

하여 내용겸토를 충실히 할 수 있음 

O 사업체가 대체될 경우 기존 사업체의 조사기록부를 대체사업체의 조사기록부 

뒤에 편철하여 조사의 연속성을 도모 

O 사업체 구분 

- 단독 사업체는 171 업 1사업체로서 기업내에 다른 사업체가 없음 

- 지사는 기업활동을 총괄하는 본λ까 별도로 있으며 기업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 

이면 제조업 지사 비제조업이면 비제조업 지사로 기입 

- 본사는 171업다사업체를 총괄하는 사업체로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고， 지사수를 기입 

O 판매액 및 재고액 증감분석이 가능토록 작성 

- 판매액 및 재고액 전년자료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비를 계산하고， 사업체의 특이 

사항(할인행사， 매장확장 및 축소， 수주증가 등)을 매월 기록하여 분석자료로 

활용 

O 연간통계와 비교가능토록 연간매출액(결산서기준) 항목을 소매업 조사기록부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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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6월조사시 소매업체의 전년매출액을 결산서에 근거하여 조사 

상품매출액 : 직영매장 및 특정매입(매장)의 판매액 

용역 및 기타매출액 : 임대매장 수수료， 식당매출액 등 서비스 매출액 

매출차감 : 특정매입(매장)의 상품구입액， 에누리 등 

기말상품재고액 : 직영매장 및 특정매입(매장)의 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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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체 관리 요령 

가. 관리 목적 

O 조사대상 사업체의 변동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규조사 및 사업체 

대체 등의 관리를 통해 조사자료 및 작성통계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사업체변동 유형〉 

01 I 험 지방청(사무소)이 관할하지 않는 지역으로부터 이전 계속조사 

02 I 현 지방청(사무소)이 관할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 조사중지 

03 I 기존 사업체명부에 새롭게 추가된 전수충 사업체 (전)신규조사 

04 I 사업체 명칭만 변경 계속조사 

05 I 폐업， 대상외， 소재불명， 응답불응 등으로 표본층의 
사업체를 대체한 경우 

(표)대체조사 

대표업종의 포괄산업분류내에서 산업분류변경 계속조사 

07 I 조사대상사업체가 합병， 분할， 이전， 매장확장 등으로 | 
동월비가 전년보다 20%이상 증감한 경우 

계속조사 

09 I 소매업 사업체의 기존 조사 상품군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상품군이 조사될 경우 

계속조사 

13 I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휴업 
(전) 조사중지 

(표)대체조사 | 

대상외 : 대표업종의 포괄산엽분류를 벗어난 산업분류변경 

14 I 소재불명 : 현 소재지를 떠났으나 이전위치를 몰라 조사 상동 

불가능 

~ 응답불응으로 조사가 불7}능 λ。.1-.5。드 

* (전)은 전수층， (표)는 표본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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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동유형별 사업체 관리방법 

(1) 유의사항 

- 사업체변동 처리방법이 전수층과 표본층이 각기 다름 

- 변동사항을 조사여부에 따라 계속조사， 신규조사， 조사중지， 사업체대체 등 

으로 구분 가능 

- 변동사항중 제일많이 발생하는 사업체대체 처리절차를 숙지 

• 사업체 변동코드 13, 14, 15인 경우 표본층은 사업체 대체를 하고， 전수층은 

조사중지 

- 도소매업은 사업체유고(변동코드 13, 14, 15)에 따른 사업체 대체(05)가 주로 

발생하고 변동부호 06, 07은 거의 없음 

- 휴업은 변동코드가 없으며， 판매액은 ‘0’으로 처리하고， 사업체 특이사항란에 

‘ 0년 O ‘월부터 휴업’으로 기재하고， 3개월이상 휴업시는 폐업처리 

- 기존 사업체를 다른 사업체가 인수한 경우 대표업종이 동일한 경우 폐업처리 

하지 않고 계속조사하며， 상호가 변경된 경우는 명칭변경(04) 

(2) 전업(01) 및 전출(02) 

- 지방청(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전입 · 전출은 변동사항이 아니나， 판매액 

규모가 크게 달라진 경우 규모변경(07)으로 처리하고 계속 조사 

- 지방청(사무소) 관할구역 외로 전출할 경우， 전출 소재지 지방청(사무소)은 

전입 소재지의 지방청(사무소)과 서비스업동향과에 통보 

· 전출사업체의 기존 조사담당지는 조사껴부 등 사업체자료를 인계한 후에 

전출 사업체의 조사가 단절없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3펀 도소매업 부문 

- 영세업체로 전출 지역을 모를 경우 기타(14)로 처리하고 전출 소재지 지방청 

(사무소)에서 사업체 대체 

(3) 신규(03) 

- 기존 사업체 명부에 새롭게 추가된 전수층 사업체 

• 대형마트， 백화점은 신설 즉시 신규처리 

• 연간보정시 사업체조사 및 도소매업조사를 기초로 추가된 신규 사업체명부는 

산업분류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후 처리 

(4) 명칭 변정(04) 

- 사업체명칭이 변경된 경우 수정후 계속조사 

- 종사자수， 매장면적， 응답자 등이 바뀐 경우는 변동처리하지 않고 조사표 

및 기록부의 내용만 변경시킴 

(5) 사靜l 대체(05) 

- 폐업(13) ， 대상외 (14) , 소재불명(14) ， 응답불응(15) 등으로 표본층의 기존 

사업체를 새로운 사업체로 대체(다. 사업체대체절차 참고) 

· 대체사업체가 산업분류， 판매액(전월， 금월， 연간)， 상품군구성(소매업에 

한정)이 기존 사업체와 유사한지 반드시 확인 

(6) 포괄범위내 변경(06) 

- 산업분류변경이 대표업종의 포괄범위내인 경우로 계속조사 

• 소매업의 경우 상품군구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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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모변경(07) 

- 조사대상사업체가 합병， 분할， 이전， 매장확장 등으로 동월비가 전년보다 

200Ál이상 중감한 경우 변동처리하고 계속조사 

• 흡수된 사업체는 폐업처리(13)하고 표본층의 경우 사업체 대체 

• 규모가 크게 변동되어 표본층을 전수층으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는 

서비스업동향과에서 처리 

(8) 상품군변동(09) 

- 소매업 사업체의 기존 조사 상품군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상품군이 조사될 

경우 변동처리하고 계속조사 

(9) 폐업(13) 

-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3개월이상 장기휴업한 경우로 폐업한 날이 속한 익월 

부터 조사중지 

· 전수층은 조사중지， 표본층은 다른 사업체로 대체 

(10) 기타(14) 

- 대표업종의 포괄산업분류를 벗어난 산업분류변경(대상외)과 현 소재지를 떠 

났으나 이전위치를 몰라 조사 불가능(소재불명)한 경우 등 

• 전수층은 조사중지， 표본층은 다른 사업체로 대체 

(11) 웅답불웅(15) 

- 응답 불응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 후 대체 

• 전수층은 조사중지， 표본층은 다른 사업체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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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체 대체 절차 

O 표본층 사업체가 폐업(13) ， 대상외(14) ， 소재불명(14) ， 응답불응(15) 등으로 

조λ까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 다른 사업체로 대체 조사 

@ 유고사업체의 일련번호로 표본층인지 확인 

- 사업체 일련번호 첫 자리가 4，5，6이면 표본층으로 다른 사업체로 대체하며， 

1 ， 2 ， 3 ， 9는 전수층으로 조사중지 

@ 대체명부에서 유고사업체와 산업분류가 동일하고， 판매액(연간판매액을 12로 

나눠 월평균 계산) 및 종사자수가 비슷한 사업체 선정 

@ 선정된 사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최근 3개월 판매액 자료 및 상품군(소매업 

한정)을 조사하고 유고사업체와 유사한 경우 대체후보사업체로 선정 

- 관할 지방청(사무소)에서 적정 사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광역지방청에 

통보하여 다른 사무소에서 사업체 선정토록 함 

Q 서비스업동향과와 사전 협의후 대체 사업체의 승인 요청 

- 서비스업동향조사시스템 도소매부문 [2-6 대체사업체 확정]을 이용하여 대체 

사업체의 승인을 매월15일까지 요청 

• 승인요청시 전월， 금월， 월평균금액을 파악하여 입력 

@승인완료후즉시 조사 

- 금월치 자료는 승인요청전(@번)에 가능한 파악토록 하되， 15일이후 조사 

결과가 입수되는 경우 20일까지 입력가능 

. 20일까지 입력을 못할 경우 유고사업체를 금월 보합처리하고， 익월부터 

대체사업체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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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으|의 

O 소매판매액통계는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로서 상품군별， 

소매업태별 ， 167R 시 · 도별(대형소매점에 한정) 등으로 구분 · 작성 

2 연혁 

o 1997년 Iî영업형태별지수』 , 『소비재지수』 를 개발하여 1995년부터 소급작성 

하고， 『167R 시 · 도별 대형소매점판매액 지수』 는 1997년부터 작성 

(도소매판매액지수내 지표로 작성) 

o 2003년 2월 : 2000년 기준 개편시 무점포소매업을 추가 

o 20051건 3월 Iî소비재 상품군별 판매액 지수J (11종)를 분기별 공표 

o 2008년 2월 : 도소매업동태조사가 서비스업동향조사에 통합 

o 2008년 3월 Ir소매판매액통계』를 2005년부터 소급 작성 

3 대상 업종 

O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매업(중분류 47)과 

자동차 판매업(소분류451)중 승용차부문 

- 소매업중 중고품소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판매업， 그외 기타 무점포소매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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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 자료 

O 모집단 : 2005년기준 서비스업총조사 결과 

O 표본구성 

- 전수조사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자동차 신품 판매업 

- 표본조사 업종 : 전수층(종사자수， 매출액이 절사점이상)과 표본층으로 구성 

- 행정자료이용 업종 : 수입자동차(수입자동차협회)， 연료(한국석유공사) 

O 표본수 : 약 4천개 

O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가 직업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면접조사 

5 작성 방법 

O 판매액 : 전수층은 조사금액， 표본층은 조사금액에 업종별 승수를 곱하여 

업태별， 상품군별 판매액을 작성 

- 업종별 승수는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결과를 기초로 산정 

O 지수 

- 경상지수 : 업태 및 상품군별 판매액을 2005년 월평균 판매액(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작성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나누어 작성 

- 계절조정지수 : 불변지수를 X-12-뼈lMA 방식을 적용(계절요인， 명절요인， 

조업일수 요인을 제거)하여 작성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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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표항목및 

。 공표항목 

- 소비재(상품군) : 17개 조사상품군을 13개 공표상품군으로 재집계 

• 내 구 재(4개) : 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 및 통신기기， 가구 

• 준내구재(3개) : 의복， 신발 및 가방， 오락·취미 및 경기용품 

· 비내구재(5개) : 음식료품， 서적·문구용품， 차량용연료， 의약품， 화장품·비누 

· 기 타 상 품 : 재별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품 

- 소매업태 (107R 분류) 

• 점포판매(7개) :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기타종합소매점 포함)， 편의점， 

전문상품소매점(가전· 컴퓨Î' 통신기기 소매점， 문회싱품소매점을 

세분) 

• 무점포판매(3개) : 사이버쇼핑， 기타무점포판매(홈쇼핑 세분) 

- 167R 시도별 대형소매점(3개) : 대형소매점， 백화점， 대형마트 

O 공표방법 

- 국가통계포렬(KOSIS)에 매월말 수록 

11소매판매액통계』 를 지수화한 『소비재판매액지듀 (불변지수， 계절조정지수)를 

산업활동동향에 다른 지표와 같이 수록하여 매월말 보도자료로 발표 

- 디지털간행물로 제작하여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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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지칩 관련 사례 

2. 대표업종별 포괄산얻분휴 

3. 상품분휴 기준 

4. 사업체변동 전산처리방법 

5. 도소매얻부문 조사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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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지칩 관련 사례 

〈사업체 대처1> 

1) 도소매업 사업체 대체시 고려사항은 어떤 것이 었습니까? 

O 산업분류가 동일하고， 판매액 및 종사자수가 유사해야 합니다. 소매업의 경우 

상품군 구성도 유사해야 합니다. 

2) 도소매업 사업체 대체시 세세분류에 따른 대체사업체 찾기가 어려운 경우， 

해철방안은 없나요? 

O 동일한 대표업종내의 다른 산업분류에 속한 판매액 및 상품군 구성이 유사한 

사업체를 찾아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후 대체합니다. 

3) 서비스업동향좌} 시스댐(도소매업부문)에서 사업체 대체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O 부록4의 사업체변동 전산처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고코드〉 

4) 유고코드 중 [14. 기타]의 예를 들어주세요. 

O 대표업종의 포괄산업분류를 벗어난 산업분류변경(대상외)과 현 소재지를 떠 

났으나 이전위치를 몰라 조사 불가능(소재불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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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체 폐업， 휴업， 소재불명 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판매액은 어떻게 

기업합니까? 

O 폐업， 소재불명은 사업체 대체를 하고， 휴업은 2개월까지는 0으로 처리하고 

3개월째 폐업처리 및 사업체를 대체합니다. 

6) 사업체 대체시 유고변호에 대한 셜명 부탁드립니다. 

O 폐업(13) ， 대상외(14) ， 소재불명(14) ， 응답불응(15)이 발생했을때 표본층의 기존 

사업체를 새로운 사업체로 대체하고， 전수층은 조사중지합니다. 

< 기타 사업체관리 >

7) 사업체 변동에 대한 변동보고서를 본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까? 

O 별도로 변동보고서를 통보하고 있지 않으며， 시스렘에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8) 사업체 전·출입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 

O 사업체가 전출， 전입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청간 인수인계가 철저해야 

합니다. 따로 본청에 통보하지 않고 있지만 시스댐상의 변동보고서를 잘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전에는 A라는 상품을 판'llß하는 사업체에서 영업의 변화에 따라 B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O 상품군 변동으로 사업체의 산업분류가 대표업종을 벗어날 경우 사업체를 대체 

합니다. 대표업종내일 경우 변동처리하고 계속조사합니다. 

10) 누락사업체 발견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O 누락사업체는 전수업종인 대형소매점에만 발생합니다. 누락사업체는 발견 

즉시 신규로 조사합니다. 2개월 이전자료는 연간보정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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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액〉 

11) 도소매업 사업체의 판매액에는 상품판매액 뿐만 아니라 기타 서비스 매출액도 

포함되는지요? 

O 도소매업 월간조사에서는 상품판매액만 조사하고 서비스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연간조사는 결산서기준이므로 서비스 매출액을 포함합니다. 

12) 도소매업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O 음식， 수리， 택배， 예약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3) 상품판매액， 매출액， 결산서 매출액 둥의 차이점은? 

O 상품판매액 : 직영매장상품매출액+수수료매장의 상품매출액 

O 매출액 : 직영매장상품매출액+수수료매장의 수수료+기타 매출액(서비스매출액， 

제조매출액 등) 

O 결산서 매출액 : 매출액을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한 금액 

14) 컴퓨터 및 통신기기 판매 사업체일 경우에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까지 혼합 

되어 조사되고 있는데 조사방법은 무엇입니까? 

O 부가가치가 가장 큰 주된 업종을 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신기기(핸드폰) 

대리점은 소매업체로 분류합니다. 소매업체로 조사시 수리판매액은 제외하며， 

상품도매는 소매업에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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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말 상품채고액 >

15) 월단위 재고액 파악이 힘륨니다. 꼭 조사해야 하나요? 

O 월단위 조사가 윈칙입니다. 월단위 파악이 힘들경우 분기기준으로 조사하고 

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합니다. 

16) 재고액 조사시 구입원가로 조사해야 하나 사업체 시스댐상 또는 기타 사유 

둥으로 판매가로 조사 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O 판매가로 조사하시고， 체크표시하시면 됩니다. 구입원가비율을 파악할 수 있으면 

매출가×구입원가비율로 계산하여 구입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7) 구입원가， 매출원가， 판매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O 구입원가와 판매가는 재고평가방법의 종류입니다. 구입원가기준은 재고를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판매가기준은 재고를 현재판매가 

기준으혹 계산합니다. 따라서 판매가기준으로 계산된 재고액이 구입원가기준 

보다 일반적으로 10-40% 많습니다. 매출원가는 판매상품의 구입원가를 계산 

(구입상품액+기말재고액-기초재고액)한 것으로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을 

계산하는데 활용됩니다. 

18) 재고조사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O 사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소매부문 상품으로 사업체내 창고， 물류창고(자사 

또는 타사)， 대형소매점 매장 등에 있는 것을 포함하나， 제조공장의 창고에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 겸업처리 >

19) 도소매업의 다른 업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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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된 활동의 업종으로 조사하며 다른 업종의 판매액도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예를들어 소매업체가 일부 도매활동을 겸할 경우 도매 판매액을 소매판매액에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20) 도소매업이외의 타산업과 겸업인 경우는? 

O 도소매업이 주된 산업인 경우 조사대상이며， 상품판매액만 조사하고 기타 

매출액은 제외합니다. 

21) 건셜엽과 겸업시 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O 벽지도배， 장판부착， 보일러 설치 등 판매와 공사가 결합되는 경우， 상품판 

매액만을 조사합니다. 

< 대형소매점 매장구분 >

22) 직영매장과 특정매입매장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O 직영매장은 대형소매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자기직원이 판매하며，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하자가 없는 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특정매입매장은 대형 

소매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는 납품업자가 하고， 

재고 반품이 하자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회계기준상 특정매입 

매장의 구입액(특정매입원가)과 판매액(총매출액에 포함)을 대형소매점 결산서에 

표시하고， 총매출액에 특정매입원가를 제외한 매출액을 별도 표기합니다. 

이 기준은 사이버쇼핑몰， 홈쇼핑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부 사업체는 

특정매입원가와 총매출액을 표기하지 않고， 매출액만 기재하기도 합니다. 

23) 특정매입매장의 재고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O 특정매입매장 재고는 대형소매점이 납품업자에게 구입한 상품을 팔다 남은 

것입니다. 회계상 특정매입매장 재고는 대형소매점에 속한 것이므로，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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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재고로 조사합니다. 다만， 특정매입매장 재고는 반품이 자유로우므로 

직영매장 재고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납니다. 

24) 특정매입과 판매분매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O 특정매입은 대형소매점이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므로， 일반적으로 재고가 발생 

합니다. 판매분 매입은 대형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대형소매점이 그 물건을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하는 형태이므로， 재고가 존재 

하지 않습니다. 

25) 특정매입매장과 임대을매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O 두 매장 모두 수수료 매장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매입매장은 대형 

소매점이 상품을 구입하고(보통 외상구매)， 판매 완료후 납품업자에게 상 

품구입액을 돌려줍니다. 임대을매장은 입점업체가 임차료를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로 냄니다. 대형소매점은 임차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임대을매장의 

판매대금을 통합관리하고， 판매완료후 일정기간내에 수수료(즉 임차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점업체에게 돌려줍니다. 임대을매장의 판매액은 대형소매 

점의 결산서에 포함되지않고， 수수료만 용역매출에 포함됩니다. 특정매입 

매장의 판매액은 대형소매점의 총매출액에 포함되며， 구입액은 특정매입원 

가로 표시됩니다. 

26) 임대을매장의 판매액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O 상품별 조사항은 임대을매장 판매액을 조사하고， ‘임대을매장이 있는 경우 

임대을 판매액을 제외한 상품판매액 합계’에는 제외하여 직영매장과 특정매입 

매장의 판매액 합계만 조사합니다. 

27) 엄대을매장의 재고는 조사합니까? 

O 대형소매점에 임대을매장의 재고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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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대을매장과 엄대갑매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O 임대을매장은 입점업체가 임차료를 상품판매액의 비율만큼 제공하나， 임대갑 

매장은 입점업체가 상품판매액의 비율과 관계없이 정액을 임차료로 제공합 

니다. 따라서， 백화점은 임대갑매장의 상품판매액을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임대갑매장의 상품판매액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 영세사업체 조사 >

29) 영세사업체의 상품군별 조사가 어려운 경우 해결방안은? 

O 영세사업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고， 고객수， 상품구입비 등 

다양한 간접추정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규모이하인 영세사업체는 

연간보정시 조사중지하고， 새로운 사업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0) 영세사업체 중감사유란 기업시 금액 및 중감률(+200A>) 조정 해 주세요. 

O 영세사업체 금월 판매액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감사유(+20%)란을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면적 >

31) 매장면적 조사시 포함하는 매장면적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O 직영매장， 특정매입매장， 엄차매장은 포함되나， 임대매장은 제외합니다. 

32) 창고도 매장면적에 포함되는지? 

O 창고는 매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장면적은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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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식당， 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화장실， 휴게실， 사무실， 창고， 주차장， 상품반입장， 종업원 이용시설， 

소비자편익시설 등이 있습니다. 

33) 대형소매점(백회점， 대형마트) 직영매장(수수료매장 포함) 면적이 3，α)()m2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대형소매점 허가가 유지되는 경우 계속 조사합니다. 

〈기타〉 

34) 상품군별로 작성하기가 애매한 상품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O 부록의 상품군 분류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십시오. 그래도 해결 

하기가 어려울 경우 서비스업동향과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5) 조사하고 있는 사업체 중 하루에 1시간(일부분， 일정시간) 영업을 했다면 

영업일수 산정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영업활동을 했다면 영업일수에 포함합니다. 

36) 2개월이 지난 후에 확정자료가 들어왔을 경우 입력가농한가요? 

O 당장 입력은 불가능하지만 조사기록부에 기록하여 연간보정시 반영합니다. 

37) 종사자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O 매월말 조사대상 사업체에 소속된 종사자수를 기입하며， 타사업에서 받은 

종사재파견근링h 용역직원， 판매점원)는 제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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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업종별 포괄산업분류 

자동차 판매업 I 45110 I 자동차 신품 판매 업 
GA10 10 자동차 신품판매업은 본사조사 대상 

o 중고치는 수수료가 얘난 외형햄액 조사 I 45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4521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9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GA20 I 자동차부품 및 이륜차판매업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o 수리관련 사업체는 제외 
I 45301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46201 콕물 도매업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산업 용농축산물 및 산동물도매 업 I 46203 사료도매업 
GB20 I 

o 농축산물 가공품y 수산물은 GB31 I 46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46205 산동물 도매업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46312 육류 도매업 

46313 수산물 도매업 

46319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GB31 I 식료품 및 담배도매 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46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46323 빵 및 과자 도매업 

46324 낙농품 도매업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GB32 I 음료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O 우유/ 요구르트/ 차류(티백)는 GB31 46332 비알콜음료 도매업 

46411 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업 

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가정용섬유제품/ 의복 및 신발도매업 46413 셔흐 및 외의 도매업 

O 전 기 담요(GB42) 46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GB41 10 등산화(GB46) 46415 내의 도매업 

o 직 물벽 지 (GB60) 46416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o 원사/ 직 물(GB72) 46417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장신품 도매업 

46419 기타 가정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46420 신발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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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1 가정용 가구 도매업 
가정용기기/ 가정용가구 및 악기도매업 46432 전구·램쿄 및 조명장치 도매업 
o 가전제품/ 사무용가구(GB52) 

46433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GB42 I 0 의 료용가구(GB53) 날 

o 수공구/ 보 일 러 (GB60) 46439 기타 비전기식 가정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46462 악기 도매업 

GB43 I 의 약품 도매 업 46441 의약품 도매업 

o 의료장비 (GB53)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GB44 I 화장품 및 비누 도매업 
46443 화장품 도매업 

46444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 46451 종이제품 도매업 

GB45 I 0 장판지/ 벽지 (GB60) 46452 문구용품 도매업 

o 판지상자 골판지/ 펄프(GB72)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오락/취미/경기용품 및 기타가정용품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GB46 I 도매업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o 가정용 캠코더 (GB5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46493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 업 

46499 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GB51 I 컴퓨터 및 통신장비 도매업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6522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46521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GB52 I 사무용품 및 가전제품 도매업 

46594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4653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32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산업용기계장비 도매업 46533 공작기계 도매업 

GB53 I 0 정 형 외 과용품(GB43)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O 안경/ 사진기(GB46) 46592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46593 수송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9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61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 
-노「j 

46612 골재， 벽돌 및 시벤트 도매업 
료-응1 

46613 유리 및 창호 도매업 

GB60 I 건축자재 및 철물 도매 업 
I 46621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I 46622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46691 도료 도매업 

466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46699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금속광물 및 1차 금속제품 도매업 
GB71 I 

01차 금속제품을 가공한 판제품은 G많3 

GB72 I 기타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GC111 I 백화점 
o 전수업종 

기타대형종합소매업 

I 47111 I 백화점 

o 전수 업종 
GC119 I ~ 였Xlm' 이상 전문점은 취급%떻에 따라 I 47119 I 기 타 대 형 종합 소매 업 

해당업종에 분류 

셋 47121 슈퍼마켓 

l 끼 μ『편의점 
GC122j 0 본사조사(8대 편의점) 47122 체인화 편의점 

기타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 I 47129 I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GC129 I 0 구멍가게 (165m' 미만) 

O 만물상(3000m' 미만) 47190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식료품 소매업 47211 곡물 소매업 

GC211 I 0 과실 및 채 소 가공식 품(GC213) 47212 육류 소매업 
o 애완용 동물 사료(GC84) 47214 과설 및 채소 소매업 

업 

GC32 I 컴퓨터 및 통신기기 소매업 

GC41 I 가정용직물 및 의복소매업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GC42 I 0 가죽 장갑/ 벨트(GC41) 

o 등산화(GC62) 

GC51 

GC53 

GC61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소매업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기타가정용품 

소매업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GC62 I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소매업 

GC71 I 차량용연료 판매업 
O 행정자료(한국석유공사) 이용 

GC72 I 가정용연료 판매업 
o 행정자료(한국석유공사) 이용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GC81 

GC83 I 귀금속 및 사무용기기 소매업 

GC84 I 화초 및 기타선물용품소매 업 

GC91 I 전자상거 래 판매 업 
o 거래액기준으로 조사 

GC92 I 기타무점포판매 업 
o 홈쇼핑의 경우 거래액기준 조사 

3편 도소매업 부문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84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4785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뇨「j 
료르 

전자상거래업 
...,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I 47991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 

I 47993 방문 판매업 

479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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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구재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주로 고가의 상품 

O 전열기기 :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믹서，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전기식 이미용기구， 

11. 가전제품 전기 히터 , 전기모포 등 I 47320 
。 영상，음향기기 TV, VTR, DVD , 카메라， 디지털차메라， 

위성안테나， 오디오， 녹음기， MP3 , 노래방기기 등 

。 기타 : 정수기， 에어컨，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12. 통신기기 | 。 휴대폰， 51}폰， 전화기， 내비게이터(GPS) , 무전기， 팩시밀리 동 I 47312 

13. 컴퓨터 1
0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바코드리더기， 소프트웨어 동 47311 

14. 가구 | 。 장롱， 장식장， 침대， 의자， 식탁， 화장대， 사무용 가구 등 47520 

15. 승용차 | 。 승용차， RV , CDV, SUV 등(중고 승용차 포함) 451* 

16. 상용차 
1

0 버A ， E 럭， 특장차 등(중고상용차 포함) 451* 

O 난방기기 : 석유난로， 보일러 47511* 

O 기계공구， 전동드릴 47512 
。 전기용품， 조명장치， 전기〈탠드 47591 
。 악기 : 피아노， 국악기 47593 
O 자전거， 휠체어 47632 

O 의료기기， 보청기， 혈압측정기 47812 

19. 기타 
1

0 사무용기기: 전자복사기， 금전등록기， 팩시밀리 47821 
。 안경， 콘택E렌X 47822 

O 사진기， 사진용품 47823 

。 정밀기기， 현미경， 망원경 47829 

O 시계， 귀금속， 금반지， 다이아반지 47830 

。 예술품， 골동품， 조각품 47841 

O 수석， 총포류 47859 



나. 준내구재 1년 이장 사용이 가능하나 주로 저가 장품 

21 의복 

22. 신발 

23. 가방 

24 운동S람 

29. 기타 

。 의복 : 남녀용 정장， 속옷， 유아복， 캐주얼， 한복 등 
O 의복액세서리 : 양말， 표}킹， 모자， 장갑， 밴1어， 머플러 등 

〈제외〉 직물제품(침구， 커튼， 카켓， 수건 등)은 29 
O 구두， 운동화， 슬리퍼 등 

〈제외〉 등산화는 24 
O 가방， 핸드백， 지갑， 배낭， 트렁크 등 
。 영화， 음악 등 각종 문회콘텐츠를 기록한 CD 및 테이프 
。 운동용품， 경기용품， 헬스기구， 등산장비 등 
O 게임용품， 낚시장비， 완구류， 인형 등 
〈제외〉 공CD는 34 , 컴퓨터소프트웨어는 13 

。 가정용 직물제품 : 침구류， 커튼， 카핏， 수건 등 
。 철물류(망치， 톱， 드라이버 등)， 열쇠 
。 건축자재 : 페인트， 유리， 목재， 벽지， 장판 
。 주방용품 : 밥솥， 칼， 식기， 옹기류 
。 건조대， 쓰레기통， 수세미， 우산 
。 악세사리， 가발， 장식용품， 기념품 
O 애완동물， 관상어 

〈제외〉 전기제품(전기밥솥 전기장판 등)은 내구재 

다. 벼내구재 : 주로 I년 미만 사용되는 장품 

활藝響훌좋응 
” 

ι 

3펀 도소매업 부문 

47412-6 
47419 

47420 

47430 
47620 
47631 
47640 

47411 
47511* 
47513-9 
47520 
47599* 
47842 
47852* 

。 식료품 : 곡물， 육류， 수산물， 과설， 채소， 빵， 과자， 건강 | 4721 
31 음식료품 l 보조식품등 

。 τ。:t.J:급i， -Z「7ET 47221 
O 의약품 : 한약품， 가정용 살충제 등 

32. 의약품 。 반창고， 탈지면， 붕대 등 의료용품 포함 47811 
〈제외〉 의료기기는 19 

33. 화장품 
。 화장품， 향수， 비누， 삼푸， 치약， 염색약 등 

47813 
〈제외〉 세제는 39 

34 서적，문구 I~ 서적 : 교재， 잡지， λ1분， 교과서， 학습용 테이쿄 등 47611 
。 문구 : 노트， 물감， 복사지， 공CD 47612 
。 담배 47222 

39. 기타 
O 가정용 소모품 : 화장지， 고무장갑， 세제， 양초， 랩 등 47599* 
。 화초， 꽃， 분재류， 관상수 47851 
O 애완동물 사료， 애완동물약품 47852* 

도 
~‘ 

업 
관 
련 
-t「j
료..，응 



4 사업체변동 전산처리방법 

가. 신규사업체 입력 

CD [2.1 사업체 관리]에서 [추가] 버튼을 누름 

@ 사업체관리 입력화면으로 전환 (산업분류부터 입력) 

918200 줄므원건강생활‘주， 

918300 한울화장풀〈주)방운판매 

918400 명트열(주〉 

91B5DD 코리마u화장증{주)방판사업부 

91860D 마모레퍼시픽(추;방문판매 

912700 나드리화장훌(주’방문E매H 
919100 정호u미 스 

919200 한국마즈i뮤i 효코옛사업 

919300 한r국 때 보트《주}의 료끼 기 판매 

수입자동차힐회 



3편 도소매업 

@ 사업체 현황 입력 (사업체번호는 본청서 부여) 

917900 

91800。 한국화장중t주;방문판OH 

9181잉 한국암원|미‘주》 

91820。 줄무원건강샘알c주) 

918300 한물화장풍1주、방운판OH 

918400 앨드웰(주? 

918500 코리 OfU화장풍t주〉방판사업부 

9 • 8600 of모러l퍼시픽(주〉방문판매 

918700 U드러화장풍(주;방문판매 

919100 칭호나01스 

91920。 한국마즈(유; 효쿄릿사업 

91930。 효f국 OH보트(주〉의료기기판매 

919400 리브로(주} 

919500 모나미 l주} 

919700 수윌자동차협회 

919800 Ff3K(주 t 

919900 를보트럭코리마〈주〉부풀 

920000 모나미(주}ûA.사업부 

920100 제미에스전선(주\1차금속 

9202DO 한욱셉혈연대f사;중앙울류센타 

920300 전자상거래업 

990100 진자랜드21(주)물류센타〔본사’ 

990200 상성 테스코 흥을러스(븐사) 

990300 LG하01 로직스(본Af) 

990400 롯데마트 물류엔 Eh본Afl 

조회된 자료수 4029 

Q 신규사업체 추가 완료 

9 • 9800 

919900 를보트럭코리 Oh주)부풍 

920000 모UDII주‘。A 사업부 

920100 제미에스전선 t주 ι1차금속 

920200 한국샘혈연[H i사，중앙울류센타 

920300 진 ;q상거래업 

990100 전자런드ε1(주}물류센타(본사} 

990200 삼성 테스코 흥즐러스(본사) 

990300 LG하01로직스(본사J 

990400 롯데마트 울류센 Ef!본사〕 

990500 롯데쇼핑 울류센타 

990500 (주‘신세계미마트 대구물류센타 

990700 미마트 며주 물류센터 

990800 하미로지댁(하01마트 울류센타 본사} 

990900 씨제01 홈쇼핑 물류씬타 

991000 삼성전자로지택(본사〉 

991100 그랜드백화점 울류센타 

991200 미마트 광주1경기도‘물류센타 

991300 미마트시화물류센터 

991400 뉴코아일죽울류센타 

991500 코스트로코리마 

991600 미천일마울멧 

99• 700 GScl 테 잉 를르셔l 

조사녕도 2û09 

조샤윌 02 

사업체번호 999900 

산업운류 |45110 At농차 신울 반DH업 ” 

사무소 OO 흉계청 

담당자 |1 온첩 ,‘ 
사업뼈멍 한국자동차 

주소 먼표홀고서울 특별시 종로구 
\!tJH액 응당자 부서 영업부 설명 응답자 전화 02-1234-5678 

맥 을답자 부서 영 업 부 영멍 응답자 전화 02-12영응678 

유고월드 l앓훨앓혔m훌훌훌톰를l1li삐뼈잊톨톨훌틀톨톨 ~I 
유고년도 12009 .1 

뮤고월 102 γl 

URL 봐릎갚21 

εmall 따뿔뾰i 
업종문류 

조사년도 2009 

조사월 02 

사업쩌l번호 999900 

산업운류 |45110 자농차신풍 반매입 •. 1 
사무소 OO 통계청 

달당Arl1 온영 .1 
N엽체멍 한국자동차 

주소 딘것롤쿄서울 특멸시 종로구 

판매맥 응당At 부서 영업부 성명 응답자 전화 02-1234-5678 

채고맥응답자 부서영업부 성명응답자 전화 02-1234-5678 

유고코드 |03 신 rf • 
유고년도면팍그겹 
유고윌딴경 

μRl 갑낼각킥 

ε-maif 뼈윌농냉킥 

엉졸운류 GA1。

t:::lI:그 
"'ïL!: 



나. 전입 및 전출 

@ 전출지의 담당지는 [2.1 사업체 관래에서 [수정]버튼 클릭， 유고코드 [전출] 

선태， 전입할 지방청(사무소) 및 담당자 선태 후 저장 

- 지방청(사무소)과 담당자를 같이 변경하여야만 전입 및 전출이 처리(담당자를 

모르는 경우 전입지의 사무소 총괄자 입력 가능) 

100400 롯데미도파노원정 

100500 현대백화점 신흔점 

100600 중소기업유통센터(주)행목한세상백화 

100700 현대백화점(주)목동점 

100800 AK PlAZA(주) 

100900 롯데쇼핑(주)영등표점 
101000 신세계백화점(주)영등포점 

101200 태영백화점 

101300 롯데쇼핑(주)관악접 

101400 신세계백화점(주)강남정 

101500 현대백화정(주)본점 

101600 현대백화점(주)한무쇼핑 무억센타점 

101700 롯데쇼핑(주)강남정 

101800 롯데쇼핑(주)잠실점 

101900 한화갤러리마(주) 망구정영풍란 

@ 전입지의 담당자는 [2.1 사업체 관리] 화면의 해당사업체에서 [수정]버튼을 

누름 



3펀 도소매얼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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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코드를 전업으로 선택한 후 해당 지방청(사무소)， 담당자， 주소， 기타 

변동된 사향을 수정한 후 저장 

- 전입 · 전출 결과는 [2.7 사업체변동보고서]에서 확인 가능 

I5톨킷n믿월lIi:설lII!!IIIIiIII'I잊폈훤얻IIiìiII!쨌l 

I 

조사년도 2002 

100200 릇뎌1 쇼핑(주) 칭량리점 

100300 현대백화점(주) 미마정 

100400 롯데미도파노원점 

100500 현대액화점 신혼정 

조사윌 09 

사업뼈번호 100100 

100600 중소기업유통센터(주)행복한세상백화 소 AA 정인지방톨겨|청 

tÃflM8떠3 오미숙 100700 연대액화접(주) 옥동점 

100800 AK PLA.ZA(주) 

100900 롯데쇼핑(주)영등포접 

101000 신세계벽화점〈주)영등포점 

101200 태평백화점 

101300 롯테쇼핑(주)관악정 

101400 신세계백화점(주)강납점 

101500 현대백화점(주) 본정 

101600 현대액화정(주)힌f무쇼핑 무억센타정 

사업 W?l"""!!!' 

주소E표룰고중구 소공동 1 

판매맥 응답자 부서경영기획팀 성명문성날 전화 02-2118-2275 

재고액 응당W룹R퉁!!!II!iI. 1 획딩 성명 문성날 전화 02-2118-2275 
유고 

101700 롯데쇼핑(주)강남점 

101800 릇미쇼핑〈주)잠실점 

101900 한화갤러리마(주)압구정영풀란 

102000 현[H 핵화점(주)천호정 

102100 신세계액화정(주) 본점 

102200 콩코스한화억사(주) 

\.iRL ‘M끼N.lotteshopping. com 밟훌간깅 

며윌복벼킥 E-mail moonsn97@lotteshopping.com 

엉흥분류 GC111 

연압니다 ‘·싸-‘빠~“rl양한r‘…「써짧6현경휩힌힐 

다.사업체대체 

900200 기 of자동차(주 

900600 샅성디맨디(주》 
901100 스카니마i!210fi주) 

90• 600 르노삼성자동치(주 ι 

90 • 700 불보트럭i!2101i추; 

901800 썽용자동차 

90•Si Oû [H무자동차!!"UH(주‘ 

90200D 글호타미머1주 

902100 한국타미머{주、 

902201J 대한제분(주〉 

902300 물산토코리011주 

902500 [H한사료공업 /주 , 
902600 한묵마즈(유 AI료사업 

사업해번호 599900 

신업분류 146453 서적 잡지및신문토DH업 

사무소 00 룡겨1 청 

당당자E二롤철 
사업해명 한국서전 

소
 매
업
관
 련
 

@ 유고된 사업체를 찾아 [2.1 사업체 관리]에서 [수정] 버튼을 누름 

주소먼곳훌고서울 종로구 

902700 농힐 공판장 

판매맥 응답자 부서 영업부 

재고액 응답자 부서 영업부 

유고코드탠현롤흉를 
유고년도 10000 ~I 

유고월 100 ~I 

성명응답자 전휠 02-1234-5678 

전화 02-1234-5678 성명응당자 

:::J 

902BOO 농혈뮤톨물류센타(주 

902900 농혈중앙회축산물공판장 (서울 부천 나 

903000 한국란강용풀센타 

URL 성t줄2딩l 

멕월붙며21 

부
’
 
록
.
 

E-t1ì ai’ 
903100 상앙사 

업졸운유 GB45 
903200 해태제과1주/ 

903300 오 21 론제끄} 즈〉 

903400 OH 을유업(2;S. 

903500 오또)I(주 

903500 를서쇠풍(주 

조회된 자료수 4031 



@ 유고코드 [13 폐업，14 기타， 15웅답불웅]중 하나를 선택하고， 확인상자에서 

확인후저장 

900500 삼성디앤[I(주} 

9()1100 스카니마코21m，주j 

901600 르노삼성자동차(주) 

901700 를보트럭코리oh주) 

901800 쌍용자동차 

901900 대우자동차판매(주‘ 

902000 금호타01 머‘주; 

90210。 한국타01 대‘주i 

9022üO 대한제분’주; 

902300 몬산토코리 Of(주} 

902500 대한사료공업{주‘ 
90261l0 한국마즈(유〉 사료사업 

902700 농협공판장 

902BOO 농협유톨울류센타t주〉 

9029DD 농협중앙회촉산울공판장‘서울 부천 U 

903000 한국란광용풍센타 

903100 상앙사 

90320 。 해태제끄f(주; 

903300 오리온제:i!~(주} 

@ 위 화면(@)에서 저장을 하면 아래의 대체 사업체 입력화면이 지동으로 나타남 

- 대체사업체번호(0)는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기존사업체 번호의 앞 4자리를 

그대로 사용하며， 뒤 2자리는 1번호 증가(예 : 699900 • 699901) 

- 유고코드는 앞화면cæ)에서 저장시 [05]로 자동부여됨 

- 대체사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완료 



t::I C그 
-rL!: 3편 도소매업 

::1 

봐룩간킥 

며윌윌씩l 

100200 롯테쇼핑(주 1 정랑리정 

↑ 0030。 현대백화점 j주 미마접 

• 00400 롯데미도파노원점 

100500 현대백화점 신촌접 

• 00600 중소기업유통센터(주‘행복한세상백화 

100700 현대백화점j주ι 목동접 

1008DO ικ PLAZA，('주} 

• 00900 롯데쇼핑 t주 영등포정 

10• OQC 신세계액화점r주 r 영등포정 

• 01200 EH핑백화점 

101300 롯데쇼핑(주3 란악점 

101400 신세계백화점(주)강남접 

101500 현대백화점(주〉본정 

10-1500 현대백화점 t주?한무쇼핑 무역센타점 

101700 롯데쇼핑 i주) 강남접 

101800 롯데쇼핑 j주 장살점 

101900 한화갤러리 Df(주、압구정영품관 

102000 현대백화점l주;천호접 

102100 신세계백화접(주l 본점 

102200 콩코스한화역시{주、 

102300 DfDI파크백화점 

102400 롯[，1 쇼핑{주 l 미마점 

10250。 현대벽화점t주)부산점 

102600 롯데쇼핑{주〉 부산본점 

전화 

전화 

사업체명 9 
주소c고 

응답자 부서 

사업체 기존의 사업체 정보위에 새로운 대체시 위의 절차를 지켜야 하며， 

정보를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 

※ 

엽
관
련
 
부
록
 



@ [2.6 대체사업체 확정]에서 대체사업체의 종사자수， 매장면적， 연간 및 

월간판매액을 입력(훌)하면 본청에서 검토 후 확정 

변동부호 05(0) 는 대체사업체를 나타내며 대체사업체는 [2.1 사업체 

관리]에서 조회 가능 

- 유고사업체는 [2.2 유고사업체 조회] 조회가능 

631301 변동전 6D019 을립픽낚시구미시 -46H 

631301 변동후 00019 롤링픽낚시구미시 463-4‘ 

631302 변동후 80019 시곡낚시 구미시 -461-7 

575501 변동후 M362 넘버원털에구로구 2619-61 

575502 변동후 M362 2002털 레콤솜파구 3432김1 

650201 변동흥 Mß23 파스퇴르우동대문 2242ι 

2009 02 47&10 GC62 

2Ú09 02 47&1ú GC62 

2009 02 47640 GCB2 

2009 02 47112 GG32 

2009 02 47312. GC32 

2009 02 47992 GG92 

@ 대체 확정후 [2.7 사업체변동보고서I에서 확인 가능 

변동후 AAÆl62 넘버원딜레콤 
변동둥 AA8S2 2002틸레콤 

변동후 AA823 ITI스토1 르무유 전농동접 

변동후 AA323 실앙무뮤CH리징 

변동후 AA823 게입프라자 
변동후 M823 젤린저컴퓨터 

@ δ.1 조사표 입력]에서 업력 

구로구 오류2동 137-9 
송파구 석흔를 272-9 
동대문구 전농 1동 130-143 02-2242-6826 
관악구 신립 12동 껴8-38 02-858-1 •• 2 
광진구 구의 3동 6464 02-3424-8068 
광진구 구의 3동 테크노마트?층8-1 02-3424-7544 

Q2 47312 GC32 
02 47312 GC32 

2009 02 47992 GC92 
2009 02 47992 GC92 
2009 02 473i 1 GC32 
20û9 02 47311 GC32 



3펀 도소매업 부문 

라. 도소매업 조사표 입력 

@ 서비스업동향시스댐을 열어 도소매업부문 선돼 

~ [3.1 조사표 압력]을 열어 입력 

O 도소매업은 금월과 전월만 수정가능하고， 전월이전 자료는 연간보정시에 수정 

O 금월자료가 잠정치인 경우 : 금월 자료를 입력한 후， [잠정]을 체크하고 [저장] 

- 금월에 확정자료를 입력후 [확정] 체크 가능 

[확정1으로 체크시 익월에는 수정 불가능 (단， 금월 입력기간 동안에는 자료 

수정 가능) 

O 전월 자료가 잠정치인 경우 : 전월 매출액 자료를 수정한 후， [확정]을 체크 

하고 [저장] 

4.엉엉형태 1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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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ι 
17 양용차 
19LH구재기El 

준내구재 21 의북 

6.울말 상풍째고액 (백만원 ) 

i 흥할 g 내구재 e 준내구재 ” 비내구재 | 

| 수수료매장재끄액 1(' 포항 r 툴포할 | 재끄액명가방빙 1(' 구입원카 r 판매가 |직영매장판때액비률(%’깨 

7.비고 (증감사유， 사업체 변동 및 특미사항 동) 

전월대비증감사유 11 전년동월대비증강사유 11 사업채특o!사항 



마. CASI 입력 

<D CASI 전용사이트 접속 : http://sale.nso.go.kr 

※ 테스트화면 =추 ID : 테스트， P ASSWORD : 1 

@ 부여된 [USER ID] 와 [PASSWORD] 입력한 후 [G이 클릭 

@ 조사표 입력한후 저장 



· 이 조사는 도소매부문의 경기 동향 
분석을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조사 
(국가지정통계 10150호)입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 
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업동향조사표[4] 

및 소매업 lGJ -
월분 (확정， 잠정) 

도매 
녀 
L...: 20 승인(협의)변호 

제 10150 호 

셔엽쩨땅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E그일 다김 월말 종사자수 디그 월간 영업일수 

I I I I 국내판 tiTI 액 

댐 매장면적(실제 사용면적， 소매업어| 해당되는 사엄제만 기임) 

E되 월간 상품판매액(부가가치세액 제외) 

믿 1. 도매업 

I 측 매시 수출액 

(단위. 백만원) 

대구ÃH 판 매 액 준내구ÃH 판 매 액 버대구재 판 매 ~ 

11. 가전제품 21.의 보-， 31.음식료폼 

12. 통신기기 22. 신 님는프l 32. 의 약 폼 

13. 컴 뷰 터 23. 가 방 33. 화 장 품 

14. 가 구 24. 운동，오락 34. 서적，문구 

15. 승 용 차 29. 기 타 39. 기 타 

16 상 용 차 
19. 기 타 

g정;합 첼 J 

t ‘ 댄힐행흩 찰'$0] 있농확흔 학챔옳 판꽤햄4옳 책할형:한품 행형 합‘ j 

[!J - 2. 소매업찍영， 특정매입 및 임대을 매장분을 포함한 상품뺑H액 기압 

(단위: 백만원) 

口 판매가 (재고액 평가 방법이 판매가 기준이면 에 표시) 

덤 월말 상품재고액(구임원가 기준으로 기임) 

回 비고(상품관매액 증감사유， 사엄제 변동 및 특이사항 등) 

뼈
 

• 

캡
 -샘
 

짧
 
-
뻐
 

형 겨l 통 *줬 



‘ 조사표 기입요령 ‘>
1. 조사표 기입 시 유의사항 

。 이 조사는 도소매업의 판매동향을 매월 파악하여 소비 및 경기동향 분석과 정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행정구역 분류부호， 산업분류， 사업체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담당자 ID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 판매액， 재고액 등의 조사단위는 백만원이며， 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기입합니다. 

(예: 58 ，760，000원인 경우 • 59백만원으로 기입) 

II.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1. 월간 영업일수 : 한달 동안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말하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하였더라도 1일로 봄 

2. 월말 종사자수 : 조사대상월에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수 

。 상시종사자， 일당， 시간급 및 수당 등으로 고용한 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제 종사자 등)를 포함 

3. 매장면적 : 소매업의 사업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면적으로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면적은 포함하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 면적은 제외 

4. 월간 상품판매액(부가가치세액 제외) 

。 다른 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소매업(상품을 구입히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이 아닌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타산업 매출액은 제외 (단， 타산업의 비중이 매우 작고 판매액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포함하여 조새 

。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액은 판매액에서 제외 

。 도매 : 한달 간의 상품판매액은 수출액과 국내판매액으로 구분하여 기입 

。 소매 : 한달 간의 상품판매액은 상품별로 구분하여 기입 

- 직영매장， 특정매입매장， 임대을(수수료매장)의 상품판매액 조사 

」 상품분류기준 { 

내 구 재 :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고7띄 상품 

준내구재 : 1년 이상 사용이 71능하더라도 비교적 저쩨거나， 주로 개인용품으로 λ}용E반 상품 

비내구재 : 1년 미만 사용으로 제품이 소진되거나 비교적 저가인 상품 

5. 월말 상품재고액 

。 모든 사업체가 기입하되， 소매업체는 직영 및 특정매입 매장분을 기입 

。 상품재고액은 구입원가 기준으로 기입 

6. 비고(상품판매액 증감사유， 사업체 변동 및 특이사항 등) 

。 상품판매액이 전월， 전년동월에 비해 ::t20%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와 엄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입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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